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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85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開會式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11월 21일 (월요일 ) U 시 00분

開 會 式 願 (第 내 5©  m 時會 i i * 式 》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 폐식

(사 회 :의 사 담 당  김 영 구 》

U i 시 00분 개 식 》 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⑩ 의사 담 당  김영구  (1】시 02분 폐 식 )

지금부터 제 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기 립 》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 악 )

바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 석 》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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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 會 議  會 議  錄

____________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晩년 U 월 21일 (월요일》 11시 02분

議 事 B 程  (제 ■  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

1- 제185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회  기결 정의건

2 . 충청북도교육위원  회 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  례일부개정조례안

3 . 충청북 도 교 육  -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안예대한수정안

4.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픽  변경 계픽 안

5 . 2005년도제3 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 조래심사소위원회구성의  건

7.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

l i a s i  — —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85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임 시 회 》회 기 결 정 의 건 (의 장  저!의》

3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성 영 용  위원 외 3 인 발의 )

4. 충청북도 교 육  • 학예 에관한각종위원회  실 비 변 상 조 례 안 예 대 한 수 정 안 (교 육 감  제 출 》

5 . 2005년도제3회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팩 변 경 계 픽 안 (교 육 감  재 출 》

6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 출 추 가 경 정 예 산 안 (교 육 감  제 출 》

7. 조 래 심 사 소 위 원 회 구 성 의 건 (의 장  제 의 )

8 . 예산 •결 산 소 위 원 회 구 성 의 건 (의 장  제 의 》

⑩ 의장  고규강

(11A| 02g  711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북도교



[제185회-제i차 본 회 의 〕

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오놀 집행청으로부터 서명범 부교육감 

님께서는 국회 교육관련 1 의차, 연희지 

혁 신복지담당관과  안성 배 중동교육과장  님 

께서는 교육부  회의참석 및 대학수학능력 

시험 문제지 인수차, 박영하 기획관리과 

장님과 지문기 학교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참석차 출장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왼님들  양해하!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과보고 

⑩ 의장 고규강

먼저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 

니다.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 옴 》

⑩ 의사과장 서광범 

의사과장  서광범입니다 .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안건 제출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성영용 교육  

위원 외 3인으로부터 충청북도의사국의설 

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_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되었고， 같은 날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

회 임시회 소집요구와 함께 2005년도제3 

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안, 2005년도 

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 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두 건의 의안이 제출 

되어 2005년 11월 11일 제185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희 집회를 공고하였습니 

다.

임시회 집회공고 추 2005년 11월 14일 

제177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충 

청북도교육 • 학에에된'한각종위 원회실비 변 

상조례 안에대한수정 안이 제출되 었습니 다.

금번 임시희 희기중에는 충청북도의사  

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둥에관한조례일  

부개정조례안  둥 두 건의 조례안과  2005 

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안  및 

2005년도제3회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희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둥 네 건의 부의 

된 안건읊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 아 감 》

⑩의장  고규강

의 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 다.

2. 재185회충청북도교육위원화(임시히》 

회기결정의건

(11 시 06분 》

⑩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저U 85회충청 

북도교육위 원 회 임 시 회 회 기 결 정 의 건 을 상



정합니다.

이번 제185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1일 

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 1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 사국의 설치 및사무직 원의 정 수둥에관한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 학에에관 

한각종위 원회 실 비 변상조례 안에대 한수정 안 

, 2005 년도제 3회 공유재 산관리 계획변경 계

획안，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 •세 출 추 가 경 정 예 산 안  등 네 건 

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조 

례심사소위원회와 에 산 • 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하시고  11될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일간은 소위원희 활동과 의안관련 헌장 

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롤  류회하고자 하 

며， 11월 2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여 충청 북도교육위 원 회 의 사국의 설 치 및

사무직원의정수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  

안 등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시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 

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히*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11월 21일부터 

11될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 마이크가 안 

나와서 제가 발언읊 하는데 전달이 안됐 

습니다. 이거 마이크가 왜 안나와요? 제

가 말씀드렸는데 못 들으셨습니다 . 방망 

이 두드리기 전에 한 마디 하려고 그랬는  

데 못 들으셨습니다. 의장님을  호칭했습  

니 다 . ，’ )

⑩  의장  고규강

의사일정, 간담회에서 결정됐는데 뭐를 

얘기시려고.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 의건을  얘기 

하려고 ........

의견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시지 

않았습니까?” 》

■  의장  고규강

의사일정, 간담회에서 결정된 건데 될, 

말씀해 보세요.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 간담회에서 

결정했더라도 이 의사일정안이 있을 때 

이게 그대로 올라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변경이 되 

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외부로  나가 

는 의사일정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 

렇게 마이크도 들어오지 않는 상왕에서

(마이크  작동됨》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냐고 물었을  때 마이크가 

들어오지 않아서 의장님께 전달이 안됐 

고, 제가 위원들 사이에서, 뭐 간담회에 

서 협의가 됐지만 외부로 나가는  의사일

[제185회-제i차 본 회 의 〕



[제185회-제1차 본회의]

정은 변경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고 했던 겁니다. 그거는 받아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

⑩의장 고규강 

어떤 일정이 변경됐어요?

(진옥경  위원 의석에서 “23일날 조례 

심사소위원회가  열리지 않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의사일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문건이나 대 

외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변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 

니 다 .，’ )

⑩ 의장 고규강

예, 알았습니다.

ᅳ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1 시 10^ )

⑩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  

위 원회 의 사국의 설 치 및사무직 원의 정수둥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위왼을  대표하여 성영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읊  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성영용 위원

성영용 교육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3명의 교육위원께서 발의하 

신 충청 북도교육위 원 회 의 사국의 설 치 및 사 

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제안설명읊 드리겠습니다 .

동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둥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의거 교육행정 수요 및 다른  시 • 도 

교육위원회와의 균형 등을  참작, 합리적 

인 직급 체제를 이루도록 하고, 현행 지 

방부이사관으로 단일 직급화되어 있는 것 

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 

하도록  하여 현실에 맞게 의사국장  정원 

을 복수직급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3조 

제1항 중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룰  지 

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 조례안과  관계 법령은  유인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 

로  제안설명읊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_ 참 조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 

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 례 안 

(별1  2)

(끝에  실 음 》



⑩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 충청북도교육 • 학예에관한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5 .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 

경계획안

6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A| 13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 - 

학에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 

한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안, 의사일정 제5 

항 2005년도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같은 국 소 

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신 강탁입니다.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층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 

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 

교 육 .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안에대 한수정 안과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그리고 2005년도제3 

회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세 업 * 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먼저 충 청 북 도 교 육 • 학에에진한각종위

원회 실 비 변 상조래 안에 대 한수정 안에 대 하

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수정이유는 공무원이 각종 

위원희 잠석수당의 지급 범위틀 당초 공 

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직접 자 

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 

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기획예산 

처 세출예산 집행지침이 2005년도 세출에 

산 집행지침에서는 자기 소관 사무의 범 

위를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 소속된 중안 관서의 사무까 

지 포함한다라는  해석을 추가로 명문화함 

에 따라 관련 조항을 수정하고，부칙에서 

각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에 본 조 

례명읊 인용하여 개정하는 것은 조례개정 

의 형식으토 복잡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이를 간결하게 하고자 동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써 주요 내용은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 

하는 경우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 

한다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 

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변 

경하고, 부칙에서 각 위원희 조례의 실비 

변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85화-제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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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조 : 충청북도교육 • 학예에관한각종위 

원회 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 별첨 3)

(■ 에  실음》

다음은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본 의안은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 

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써 금번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본청 서편 토지 3,160r f로 향후 

산남3지구 개발 및 인구유입에 띠■른 도로 

계획성과 연결되는 토지로써 진 •  출입로  

및 추문을 개설하고자  하며, 향투 청사 

중축 및 장에인 통행로 부지 확보» 최근 

완공한 제2주차장의 활용도 제고 둥을 위 

헤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5년도 

제3회 추경 에산에 14억 8,000만원읊 편 

성하였습니다.

금번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영동 노 

송초  폐교로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피해자 명에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에서 주진하는  역사공원 조성 사업의 

일환인 노근리 사건 추모비 건립 예정지 

로  영동군으로부터 매입요청이 있고, 지 

역주민들 또한 노근리 의정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있어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_ 참 조 :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픽안(별첨 4)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  

비 특 별 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규강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저1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 1회 추 

가경정예산 편성 이우 추가 지원된 특별 

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입 

과 자체 수입을 재원으로  기정 예산  1조 

2,444억 6,355만 5,000원에서 116억

7,125만 8,000원이 감액된 1조 2,327억 

9,22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에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인 87억 4,618만원과 일반회계 부담수 

입 187억 2,808만원，주 민 ， 기핀 등 부담' 

수입이 7억 5,236만원 증액되었으며, 자 

체 수입은  2004년도 국가부담수입  결손 

둥의 요인으로  398억 9,789만원 감액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 

면 유치원 무상교육 및 통학버스  임차료 

지왼 등 유아교육 지원 사업비로  18억 

921만원, 특수학교 직업교육용 교제 및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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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와 특수학급 설치 교 장애인 편의시 

설 지원 등 늑수교육 지원 사업비로 16억 

4,500만원, 과학 고 탐구용 심화학습 지 

원 및 실습기자재 확충비 등 과학기자재 

확충비로 4,670만원, 학교운동비 지원 등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로 2억 8,479만원, 

영어과 수준별 학습지도 자료개발 및 교 

왼용 컴퓨터 교체 등 교육활동 지원 사업 

비토 40억 6,060만원, 2006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 

지 지원 등 기타 교육사업비로 7억 55만 

원, 화장실 개축 및 보수 23실,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등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 

업비로 22억 6,660만원, 6교 1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사유지 매입비로 19억 9,850 

만원, 예비비로 129억 8,416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2004년도 순세계잉여금  수입결 

손액을 충당하고자  예산절감 둥을 포함하 

여 세출에산  385억 4,101만원을 삭감 조 

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에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 

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계상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추 

가경정에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사업들이 

차질없이 주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 

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

다.

_ 참 조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 

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별첨 5)

(끝에 실 음 》

2005년 도 제3회 충청 북도교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U

2005년 도제3회 충청 북도교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2005년도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이상으로 충 청 북 도 교 육 • 학에에관한각  

종위 원회 실 비 변상조례 안에 대 한수정 안과 

2005년도제3회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 경 계획 

안, 그리고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⑩ 의장 고규강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 중  2005 

년도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 안은 

현장방문과 사전 협의 등을 거쳐 검토하 

신 투에 저}2차 본회의에서 직접 처리하도  

록 하겠습니다.

7. 조래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1 시 21분 》

1호 一



[제185회-제1차 본회의]

⑩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저|6항 조례심사소위원 

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빙■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충청북도교육 

위원회의사국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둥에관  

한조려'！ 일부개정조례 안과 충청 북도교육 • 

학예에관한각종위 원 회 실 비 변 상조례 안에 대 

한수정안을 심사하기 위한 조례심사소위 

원회는 의장을 제의한  모든 위원으로 구 

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 다. ” 하는 위 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은  의장을 제외 

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돌으신 충청북도교육 

위 원 회 의 사국설 치 및 사무직 원 의 정 수등에 관 

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둥 두 건의 조례안 

은 즉시 조례심사소위원회로  회부토록 하 

겠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25일 제2차 본회의 

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산 • 결산소위원회구성의건

(11 A| 22분)

⑯  의장 고규강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7항 에 산 • 결산소 

위 원회 구성 의 건을 상정 합니 다.

금번 회기에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5도제3회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세 입

* 세출추가경 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 한 

에 산 • 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의한  모 

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구 성 의 건 은  의장을  제 

외한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 

로 결정되었음읊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5년도제3회 

충청복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 

정에산안은 즉시 에 산 • 결산소위왼회로  

희부토록  하겠습니다.

에 산 • 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 

에 대한 심사결과를  11월 25일 제2차 본 

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읊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U 8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은  이 

기수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 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 

1차 본희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11 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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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분,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〇명

교육감 이기용, 교육국장 노재전,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초등교육과장 전 창동,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총무과장 이상기 , 

시설과장 안세열.

w  fcd S  보 -■「 一!

- 의사일정안(별첨 1)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별첨 2)

-  충청북도교육 •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안에대한수정 안 ( 별첨 3)

- 2005년도저|3회공유재산관리계픽변경계픽안(별첨 4)

•  2005년도제 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첨 5)

※ 병 챔 부/Vs, gSSa ___j I ’■_1

-  2005년도제3 회충청북도교육비록별 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별책 U

-  20«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별책 2》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별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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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5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Bf會 第 2 號

本 會 議 會 議 錄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11월 我일 (금요일》 13시 00분 

議 事 B 程  (제185회 임시회 제2 차 본 회 의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 충청북도교육 -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 안

3 .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픽 안

4. 2005년도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r n m r n — — — — — —— — — — — — — — -  ̂ -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사국의 설치 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 례 안 

(성영용 위원 외 3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 •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 안 (교육감  재출)

3 .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개획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4. 2005년도재3회충청북도교육비록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3시 00분 개 의 》

⑩ 의장  고규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북도교 

육위원희 임시회 저12차 본회의 개의를 선 

포합니다.

오늘 집행청으로부터 이기용 교육감남  

께서는 전국 시 • 도 교육감 협의회 참석 

차 출장중으로, 김병연 평생교육체육과장

님께서는 병가중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사국의 설치 및사 

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 정조 례 안

2. 충청북도교육 •학 예 _ 관한각종위원회 

실 비 변 상조 래 안에 대 한수정  안

(13 시 01분 》



[제185회-제2차 본회의]

⑩ 의장 고규강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충청북도교육위원 

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저12항 충청북도 

교육 •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안 

에 대한수정안읊  일팔 상정합니다.

상정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 

례심사소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조례심사소위원회 김남훈 위원장님 나 

오셔서 안건별로 각각 심사결과를 보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조례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남룬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남훈 교육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의 사국의 설 치 및 사무직 원 의 정 수둥에 관한조 

래 일부개정조례 안과" 충점 북도교육 • 학에 

에관한각종위 원회 실 비 변상조례 안에 대 한수 

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  

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 

난 11월 11일 성영용  교육위원 외 3명의 

교육위원이 발의한 안건과 11월 14일 교 

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 

회에 회부되어 2차에 거쳐 회의를 개최하 

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왼회의사국의설치및

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 조레일부개정조례 안 

에 대하여 심사결과틀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 

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보고서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 

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교육자  

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교육행정 수요  및 다른 

시 •도  교육위원회와의 균형 등을 참작, 

합리적인 직급 체제롤 이루도록  하 고 ， 현 

행 지방부이사관으로  단일 직급화되어 있 

는 것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  

로 보하도록  하여 헌실에 맞게 의사국장  

정원을 복수직급으로  조정하여 동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의 일부 

개정 취지 및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 

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충청북도교육 * 학에에관한각종위왼 

회실비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심 

사결 과를 보고드 리 겠습니 다.

제안설명의 주요 '내용은 지난  제 1차 본  

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보고서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 

면, 본 조례안의 경우 지난  제177회 충청 

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정이유에서 충청복도  교 육 • 학에에 관 

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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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제2차 본 회 의 ：]

여 통일된 규정의 제정이 요구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에 있 

어 부칙으로  기존 조례의 삭제 여부를 좀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심의 보류 

함에 따라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당초 

안 저ᅵ3조 제1항 중 공무원의 위원회 참석 

수당의 지급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 소관 

사무의 범위를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 

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라는  해석을 추가로 명 

문화함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 

는  경우 직접 자기 소관 사무 이외의 위 

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 

다를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토 변경하고, 

또한 부칙에서 각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 

상 조항에 본 조례명을  인용하여 개정하 

는 것은  조례 개정의 형식으로 복잡하여 

이를 간결하게 하고자 각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조례 

안을 보왼:하여 제출한  수정안으로 수정이 

유 및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토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의안심사와  적극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교육위원 여러분과 집행 

청 관계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6)

(끝에 실음)

⑩ 의장 고규강

김남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사일정 저U 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사국의 설 치 및사무직 원의 정 수둥에관한조례  

일 부개 정조례 안을 조례심 사소위 원회 의 삼 

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 북도교육위 원 회 의 사국의 설 치 및 사무직 

원의 정 수둥에관한조례 일부개 정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  * 

학예 에 관한각종위 원 회 실 비 변 상조 례 안에 대 

한수정 안을 조례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 청 북 도 교 육 •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  

변상조례안에대한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관리계픽변 

경계픽 안

(13Aj 08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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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3회 

공유재 산관 리 계 획 변 경 계 획 안을 상정 합니 

다.

2005 년도제 3회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계 

획안에 대해서는  11월 23일 현장을 방문 

하여 확인하시고  주]득 및 처분사유에 대 

하여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확인하신 바 있어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읊 

종결하겠습니다 .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저13항 2005년도제3회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 

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제3회 공유재산관  리 계획 변경 계획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85회-제2차 본회의]

4.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U 3시 09g )

⑩ 의장 고규강

다음은 의사일정 저H 항 2005년도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주가경 

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본 건에 대하여는 에 산 • 결산소위원회 

로부터 심사보고서가 제출되 었습니다.

예 산 •결 산 소 위 원 회  성영용  위원장님 

나오셔 서 2005년도제3회 충청 북도교육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에산안에 대하

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람니 

다.

⑩ 예산 • 결산소위원회위원장 성영용

에 산 • 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성영용  교 

육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제3희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추경 

예산안은 지난 11월 11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1일 제1차 본희의 의결에 

따라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3차에 거 

쳐 심사쁠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내용은 심사보고서 1쪽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  주 

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추경에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 

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  

으로 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추경에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 

조 2,444억 6,355만 5,000원에서 116억 

7,125만 8,000원이 감액된 1조 2,3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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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9만 7,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9%가 감소되었습니다 .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87억 4,618만 

3,000원과 일반회계 부담수입 187억

2,808만 5,000원, 주민， 기관 등 부담수  

입이 7억 5,326만 7,000원이 증액되 었으 

며， 자체수입은  398억 9,789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

관별 재원내역은  심사보고서 2쪽을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41억 5,876만 

원, 평생교육에 2억 3,278만 1,000원, 급 

여관리에 194억 6,321만 스000원, 교육행 

정에 8억 67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 반 

면, 기타 경비는 129억 8,416만 9,000원 

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에산의 관별 내역의 주요사업별 에 

산편성 내역은 심사보고서 3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주경 에산안을  심사한 종합  

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금번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특 

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부담수 

입을 재원으로  하여 유치원 종일반 시설 

환경 개선 지원, 특수학급  설치 교 장에 

인 편의시설과  특수학교 현대화, 사이버 

가정학급 지원, 학교 유해정보 차단시스

템 운영, 교원용 컴퓨터 교체, 학교 체육  

될'동 지원, 동학버스 교체, 농슨 통학버 

스 임차료 지원, 운동부 휴게시설 확충비 

등 교육활동  지원에 중점을  두어 주가경 

정 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 

니다.

또한, 교육가족 모두가  어려운 교육재 

정을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 

진한 결과 예산절감액 및 낙찰 차액 등으 

로 발생한 세출예산 감액분과 자체 수입 

액으로 열악한 교육재정에 충당하고자  노 

력하였다고 판단되나, 다만, 저소득층  자 

녀 학비률 지왼함에 있어서 대상 학생이 

불공평한  혜택을 받지 않토록 하여 주시 

고, 코시안 학생 및 외국인 자녀를  위하 

여 우리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특별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 

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5년 

도제3회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세 입 • 세 

출추가경정에  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소수의견으로  본청 시설사업비 

중 토지매입비 14억 8,000만원에 대하여 

긴축 재정을 운영하여야 하는 시점에서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붙으로  그 동안 함께 추경 예산안 심사 

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교육위원님 

과 심사에 협조를 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

[제185회-제2차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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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심 

사보고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85회-제2차 본회의]

_ 참 조 :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  

특 별 회 계 세 입 •세 출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심 

사보고서(별첨  7)

(끝에 실음》

⑩ 의장 고규강

성영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저}4항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읊 예 산 • 결산소위원회 심사결과 대로 의 

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제3회 충청 북도교육비 특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에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 

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저U 85회 충청북 

도교육위원회 임시희 폐회를  선포합니다 .

(13시 16분 폐회)

〇 출석위원 : *7명

의장 고규강, 부의장 김남룬,

위원 성영용,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〇 출석공무원 : 11명

교육감 이기용,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과장 신강탁,

기픽 관리국장 신강탁, 공보감사담당관 김장한, 초등교육과장 전창동, 

과학실업교육과장 정찬구, 교육정보화과장 박연 태, 평생교육체육과장 김병연 , 

총무과장  이상기, 시설과장 안세열.

—丁一 一 !

-  조례심사보고서(별첨  6)

-  2005년도저|3회 충청북도교육비록별 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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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5. 12.

의 장 고 규 강 ᄍ 고 ，7





第 185 阿 :、사j 北技i敎 f ! f川:'t l나 ) 2005. 11. 21.-11. 2^.(5!

i r 월 21 일(월) 

( 11:00)

!：fj 가代

□  개 회 식

[ 제 1차 본회의  ]
1. 제1燃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회 기 : 2005, I I . 21. - 11. 25.(5일 간)

2. 충청 북 교 육위 원 희 의 사국설 치 및 사무 직 원 의 정 수등 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5.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舍 

추가경정예산안

6. 조례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7. 예산 • 결산소위원회 구성의 건

□  소위원회활동
• 조례심사소위원회

• 예 산 • 결산소위원회

i-'iu

제안실명

11 월22일 (화 ) 예 산 • 결산소위원회

11 월23 일 (수 ) □  조례심사소위원회
본회

11 월24 일 (목 ) 의안관련 현장방문 및 계수조정

11 월25일 (금 ) 
(13:00)

제2 차 본회의  ]
1. 충청 북 교 육 위 원 회 의 사 국 설 치 및 사 무 직원의 성 수. 농 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희 실비변상 

조 례 안에 대 한 수 정 안

3. 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舍 

추가경정예산안

] 산 

]  폐

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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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의 안 번 호 제 1 8 5 -1 호

의 결

연 월 일

2005 . . .

(제  회 )

충청 북도교육위 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사무직 원 의 

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성 영 용  교 육 위 원 외  3 명

받의  연 워 입rxi 1 \_J_ ir-i X：Z- 2005 .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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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북도교육위 원 회 의 사국의 설 치 및사무직 원 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사 국 의 설 치 및 사 무 직 원 의 정 수 등 에 관 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명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 를 

“중청북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려K 로 

'한다.

제 1조숭 “지 방i 육자치에관한법불” 을 ! 지 방교육자치 에 관한 법'III 로 하고，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를 “지 방 부 이 사 관  또 는  지 방 서 기 관  

으로 보한다” 로 한디、 •

제 4조중 “충청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규칙” 을 r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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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丄25 법률 7340히

제17조 (의사국의 설치등) .① 교 육 위 원 회 에 는  사 무 를  처 리 하 기  위 하 여  조 례 로  

정 하 는  바 에  의 하 여  의 사 국 을  두 고 ，의 사 국 에 는  의 사 국 장 과  필 요 한  직 원 을  둔 다 .

②  제 1 항 의  규 정 에  의 하 여  두 는  의 사 국 장  및 직 원 (이 하  이 절 에 서  "사 무 직 원 "  

이 라  한 다 0 은  지 방 공 무 원 으 로  보 한 다 .

③  사 무 직 원 의  정 수 는  조 례 로  정 한 다 .

© 사 무 직 원 은  교 육 위 원 회 의  의 장 과  협 의 하 여  교 육 감 이  임 명 한 다 -.

□  지 방교육행 정 기 관의 기 구와정 원기 준등에 관한규정

[일 부 개 정  2004丄 29 대 통 령 령  계 18247히

제1 0 조 (교육위원회 의사국) 법 제.17조 의  규 정 에  의 하 여  교 육 위 원 회  의 사 국 에  

두 는  공 무 원 의  정 수 ，직 급  및 그  분 장 사 무 에  관 한  사 항 은  당 해  시 •도 의  조 례 로  

정 한 다 . 〈개 정  2000 .2 .28〉

제13조 (정원책정의 일반기준) ① 정 원 은  정 원 관 리 의  단 위 기 관 (이 하  "단 위  

기 관 "이 라  한 다 )별 로  직 급 을  정 하 여  책 정 하 되 ，다 음  각 호 의  기 준 에  따 라 야  한 다 . 

〈개정  2000 .2,28〉

1, 관 할 지 역 의  교 육 행 정 수 요  및 다 른  시 •도  교 육 청 과 의  균 형 등 을  참 작 하 여  

합 리 적 인  직 급 체 계 률  이 루 도 록  할  것

2, 업 무 의  성 질 •난 이 도  및 책 임 노 능 을  잠 작 할  것

3, 1 개 의  직 위 에 는  1.개의  직 급 을  부 여 할  것. 다 .만，업 무 의  성 격 이  북 수 하 거 나  

1개의  직 위 에  2 개 이 상 의  이 질 적 인  업무기 - 복 합 되 어  있 는  경 우 에 는  4 개의  리 나 유  

초 과 하 지  아 니 하 는  범 위 안 에 서  복ᅳ수 직 급 으 로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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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개 의  직 위 에  계 약 직 공 무 원 을  채 용 하 는  경 우 에 는  당 해  계 약 직  공 무 원 의  

채 용 기 간 농 안  그  직 위 에  상 웅 하 는  직 급 의  정 원 을  결 원 으 로  유 지 할  것 

② 제 ！항 의  규 정 에  의 한  단 위 기 관 은  다 음  각 호 와  같디、

1. 교 육 위 원 회  의 사 국

2. 본 청 (직 속 기 관 을  포 함 한 다 )

3. 지 역 교 육 청 (소 속 기 관 을  포 함 한 다 )

4. 공 립 의  각 급 학 교

제19조 (정원의 규정) ① 시 •도  교 육 청 에  두 는  정 원 의  총 수 는  다 음  각 호 의  

구 분 에  따 라  당 해  시 ■도 의  조 례 로  정 한 다 . 〈개 정  2004丄 2 9 〉

1. 교 육 위 원 회  의 사 국  정 원

2. 본 청 ，지 역 교 육 청 ，직 속 기 관 ，지 역 교 육 청  소 속 기 관  및 공 립 의  각 급 학 교  정 원

②  직 급 별  정 원 은  제 1항 의  규 정 에  의 한  정 원 의  총 수 범 위 안 에 서  제 13조저12항 의  

규 정 에  의 한  단 위 기 관 별 로  당 해  시 •도 의  교 육 규 칙 으 로  정 한 다 .

③  교 육 감 은  제 2 항 의  규 정 에  의 한  직 급 별  정 원 의  범 위 안 에 서  공 무 원 을  임 용  

하 거 나  임 용 제 청 하 여 야  한 다 . 다 만 ，상 위 직 급 에  결 원 이  있 는  때 에 는  그  결 원 의  

범 위 안 에 서  동 일  직 렬 의  직 근  하 위 직 급 을  임 용  또 는  임 용 제 청 할  수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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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 ，도 별  의 사 국 장  정 원  현 황 ( 제 3 조  제 1 항  관 련 )

일련

번호

구 분 교육위원

정 수

의 사 국 장  (정 원 》 현 원

지방이 사관

또는'
지방부 이 사 관

지방

•부이사관

지 방 부 이 사 관

또는
지 방서기관

지방

서기관

지방

부이 사 관

지방

서기관

1 서 울 15 1 1

2 부 산 11 1 1

3 대 구 9 1 1

4 인천 9 1 1

5 대전 7 1 1

6 광 주 7 1 1

7 '少、I" 7 1 1

8 경기 13 1 1

9 강원 9 1 1

10 커 _부_<5? •丄! 7 1 1

11 충 남 9 1 1

12 9 1 1

13 전 남 9 1 1

14 -y-4 t=i•성 -nr- 9 1 1

15 경 남 9 1 1

16 제 주 7 1 1

계 146 1 3 11 1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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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의 안 번 호 제 / - >호

의 결

연 월 일

2005년 월 일

(제 _ 회)

중 정 북 도  교육 • 락예 에 관 안 각종 

위원희 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줄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술

연 월 일
2005년 11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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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청북도 교육.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1̂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 출 연 월 일  : 2005. 11.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교 육 감

□  수 정 이  유

O 공 무 원 의  위 원 회  참 석 수 당 의  지 급  범 위 를 「공 무 원 이  위 원 회 에  참 석 한  경 

우  직접 자 기 소 관  사 무  이외의  위 원 으 로  위 족 되 었 을  경 우 에  한 하 여  지 급 한  

다-. j  는  당 초  기 획 예 산 처  세 출 예 산  집 행 지 침 이  20燃 년 도  세 출 예 산  집 행 지  

침 에 서 는  “ 자 기 소 관  사 무 의  범 위 를 ” 「직접  자 기 가  남 당 하 는  업 무 뿐 만  

이 아 니 라  자 기 가  소 속 된  중 앙 관 서 의  사 두 까 지  쏘 함  한 디 ' 는  해 석 을  

추 가 로  명 문 화  함에  따 라  관 련  조 항 을  수 정 하 고 ，

〇 부  칙 에 서 각  위 원 회 조  례 의 실 비 변 상 조  항  에 본  조  례 명 을  인 용  하  여 개 

정 하 는  것 은  조 례  개 정 의  형식으로  복 잡 하 여  간 결 하 게  하 고 자  동 위 원  

회 조 례 의  실 비 변 상  조 항 을  “ 식 -제” 하 고 자  힘-

□  수 정 주 요 내 용

가 . 「공 무 원 이  위 원 회 에  참 석 하 는  경 우  직접  자기  소 관 사 두  이 외 의  위 원  

으 로  위 족 되  었 을  경 우에  한 하 여  지 급 한 디 -」 를  「중청  북 노 교 육 위  원 회 

및 교 육 감  소 속 공 무 원 에 게 는  지급하지  아니한디;j 로  변 경 함 .(안  제3조 제 1항 ) 

나. 부 칙 에 서  각  위 원 희  조 례 의  실 비 변 상  조 항 을  삭 제 함 (부 칙 안  제 3 조 ：)

□  수 정 조 례 안  : 붙  임

□  참 고 사 항

〇 수정  안  조 문 대 비  i £ • 붙임

〇 기 획 예 산 처  세 출 예 산  집 행 지 침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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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희 실비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 3 조 제 1 항  단 서 률  다 음 과  같 이  한 다 .

다 만 ，중 청 북 노 교 육 위 원 회  및 교 육 감  소 속  공 무 원 에 게 는  지 급 하 지  아 니 한 다 .

:)중 정  북 도 교 육 청  공직  자 윤 리  위 원회  구성  과  운 영 ( 

》충청북도단재교육상  조례중  제10조를  삭제 한다.

D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중  

)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중  저17조를  삭제

제 8 조 ;

⑤  충청북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중  제8조를  식-제 한다.

⑥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제 11 조를  삭제 한다•

(2)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 싱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제15조를 식-제 한다

35



수정안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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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안 수 정  안

제8조(심비며상) 위원회에 #석히_는 위워에

대하여늘— : 중청북도.......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워회 심비변상  조례 1 의 정하는 바에 따

②충청북도단재교육상  조례중  제1〇조름 삭

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핑요한 경 비 #지

급함  수  있다.

後)충청북도단재교육상  조례중  제10조를  다

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심비변심-) 위워희에 춤석하는 위워에

제 한다.

③층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설 치 • 운영에

대하여는 「중청북노 교육 . 학예에 과하 각종

위워회 심비변상  조례 f 의 정하는 바에 따

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하 경비름지

급함  수  있다.

沒)충청북도과학교육심의회  섬치 • 우영에

과한  조례중  제7조 #  다음과  같이 한다. 과하  조례중  제7조름  삭제 한다.

제7조(심비바상)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워에

©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중

대하여는  「충청북도 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워회 심비변상  조례 | 의 정하는 바에 따

라 수당과  여비 몇 기타 핑요한 경비를지

급함  수 있다.

沒)충청북도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조례중

제7조름  4 음과  같이 한다. 제7조름  삭제 한다.

제7조(심비벼상》 험의희에 출석하는 위워에

대 하 여 는 「충청북도 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워회 심 비 변상 조 례 | 의 점하는 바에 따

라  수당과  여비 생  기타 필요한 경비름지

급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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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안 다：!정  〇 |*

(S)충청 북도학교환경  위 생 정 화위 워 회 설 차' (S)충청 북도학교환경  위 생 정 화위 워 회 설 치

조례중  제8조롭  다유과  같이 하다. 조례중  제8조를  삭제 하다.

제8조(심비변상) 위위회에 출석히는 위워에

© 충청 북 도지  방 교 육 재  정 계 획 심 의 위 워 회

대하여는 ᅮ중청'북'도 교육 • 힉몌에 관하 걱종

위워회 •실비변상 조 례 ，의 정하는 바에 따

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하  경비름지

급함  수  있다.

後)충청 북 도 지  방 교 육 재  정 계 획 심 의 위 워 회

조례중  제11조름  다음과  같이 한다. 조례중  제11조름  식-제 한다.

제11조(심비변상) 위워회에 출석하는 위워에

충청■복도교육위워회 Jll육위워 상해 능 보상

대하여는 「중청북도 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워회 심비벼상  조례 | 의 점하는 바에 따

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지

급함  수  있다.

好)충청복도교육•위워회 교육위워 상해 등 보상

금  지급에 과한 조례중 제15조름 디음과 감 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제15조름 삭제 한다.

이 하다.

제15조(심비변상') 심의회에 출석하는 위워에

대하여는 1 중청북도 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워회 비변상 조 례  의 정히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핑요한 경 비 #  지급

함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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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기획예산처)

□ 위원회 참석비

-  법 령  등 에  의 하 여  설 치 된  위 원 회 에  참 석 한  위 원 에  대 하 여  1 일 당  m ooo 원 

을  지 급 하 되 ，참 석 시 간 이  2 시 간  이 상 일  경 우 에 는  1 일 1회 에  한 하 여  30,000 

원 을  추 가  지 급 할  수  있 으 며 ，원 격 지 에 서  위 원 회 에  침 석 하 는  데 소 요 되 는  

경 비  등 을  예 산 의  범 위 내 에 서  별 도 로  지 급 할  수  있다:

-  다 만 ，공 무 원 인  경 우  직 접  자 기 소 관  사 무  이 외 의  위 원 으 로  위 촉 되 었 을  경 

우 에  한 하 여  지 급 한 다 . 이 경 우  자 기  소 관 사 무 는  직 접  자 기 가  담 당 하  

는  업 무 뿐 만 이  아 니 라  자 기 가  소 속 된  중 앙 관 서 의  사 무 까 지  포 함 한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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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4)

의안번호 제 /시 、? 호

의 결
여 令 J 〇]X_1 는L S-

2005년 월 일 
(제  회 )

2005년도 제3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 줄 자 충 청 북 도 교 육 감

제 줄
연 월 일

2005년 11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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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3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제 출 연 월 일  ： 2005. 11. .

제 줄  자  : 충 청 북 노 교 육 감

공 유 재 산 의  취 득  • 처 분  사 유 가  발 생 함 에  따 라  지 방 재 정 법  제 77조  및 동 법  
시 행 령  제 84조 ,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소 관 공 유 재 산 관 리 조 례  제 34조 의  규 정  

에 의 거  2005년 도  제 3회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변 경 계 획 안 을  수 립 하 여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결 을  얻 고 자  담 .

2. 주 요 골 자  

가. 취 득
(단 위  : nf, 천 원 )

구  분 기 관 명 사  업 명 다: i⑭: ：그 ofl

토  지 본  청 본 청  서 편 부 지  매입 3460 1,480,000

합  계 1480,000

〇] 아서 xl ，i f  니
벼 좋1 * / H ■、난

1. 제 안 사 유

나. 처 분
(단위 : nf, 천원)

기 관 명 처 분  재산명 구 분 소 재 지 번 수  량 c|] 정ᅳ금 역!

영 동

교  육  청

노 손  후 ■、—■ _-

폐 교

토  지 황 간 면  
노 근 리  700 

외 1필지

13,687 104,170

건 물 1,080,48 64,700

합  계 14,767.48 1.6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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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3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내역

( 9 위 : (  천원)

2006년 상반기 2抑6년 하반기 ■ hi
구 분 - 소■‘ ■卜- - •一‘■ 세 — 난…•一 쑈 … 아 ᄀ

. . 량.... 금 액건수 수 량 s  액 건수 4 량 점 액 건수
토지 1 3,160.00 1.480,000 1 3,160.00 1,480,000

계 건 M

토지 1 3,160.00 1,480,000 1 3,160,00 1,480,000
취 1.

0H 입
~)4 CZ3CJ. 명
기타
토지

2.
교환

기타
토지

3.
기타 건물

기타
토지 1 13.687 〇〇 104,170 1 13,687,00 104.170

계 건 P 1 1,080.48 64 "00 1 1,080.48 64,700

기타
fe.v! 1 13,687.00 104J70 1 13,687.00 104,170

처 4.
[1 격

CT3tj 몇 1 1,080.48 64,700 1 1,080.48 84,700

기타
토지

t=njI三: 5.
양여 거 S ............ ....... ................. .......

기타
토지

6 .........
교환 건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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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 : mV천원)

일련
번호

자I 산 의 표 시

추정 금액
취 득 
시 기

취득 사유
추| •득

소유자
비 고

기 관 명
~p. t〒s 소재지번 수 량

상당구

1 본 청 토 지
산 남동
12외

3,160.00 1,480,000
2006 년 
상반기

진입로, 후문개설 교육감 도면 1쪽

3필지

합 계 a * 3 ,160.00 1,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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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분 대 상 재 산 목  록

(단위: Itf, 천원)

재 산 OJ 표 시

대 장 :方| M
처 분  사 유

0H 입
비 고

번 호

기 관 명
—~1 tr=>
- r  nr 소 재 지 수  량

금  액 시 기 요 청 자

토 지 영 동 군  
황 간 면
1— :그리

7 0 0 외
2 ^  天|

1 3 ,6 8 7 .0 0 104 ,170

〇  교 육 목 적 으 로  ■ 용  가 치 가  
적 음

〇  부 족 한  교 육 재 정  확 보  
(!) 영 동 군 청 의  노 근 리  역 사 공 원  

조 성 을  위 한  매 수  요 청

C： 〇1 O S..丄.. c__! C. —!

1
1 -포一V : 끙는 소

■  교
1 ,期 0 . 4 8 6 4 ,7 0 0

2006  년 
상 반 기

영 동 군 청 도 면 3 쪽

소 계 1 4 ,7 6 7 .4 8 1 期 ,  870

토 지 1 3 ,6 8 7 .0 0 104 ,170

합  계 건 물 1 ,0 8 0 .4 8 6 4 ,7 0 0

소 계 1 4 ,7 6 7 .4 8 168 ,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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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청 토지 취득  위치도

번 호 소ᅩ 재  지  i 지  번 지  목
수  량  

( n f )

：安: 저  :그 애 一厂 〇 e r r  一1
( 천 원 )

사  유

1

청 주 시  

흥 덕 구  

산  남 동

12 전 1 ,400 6 5 5 ,6 5 0
〇  진 입 로 , 후 문  개 설  부 지  확 보  

〇  향 후  육 아  보 육 시 설  및  

청 사  증 축  부 지  확 보  

〇  현  청 사 의  차 량  출 입 로  변 경  

으 로  장 예 인  통 행 로  확 보

2 13 전 然  0 11 7 ,80 0

3 13-5 전 1 ,1 00 5 1 6 ,1 5 0

4 44-13 전 , 410 19 0 ,40 0

계 3 ,1 6 0 1 ,4 8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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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〇 \  j ■•스- -끗- TfJl ~~1 p=  구j  fc=j 이  구 | |—
\l .) 노 초 소  ■ _ui 도 시  시  n :  t I 시  ：1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수  량 
{ n f )

n i  자:그  公 mM l 〇 〔〕一ᄀ
( 천 원 )

사  유

여 도 구  화 가 여CD 〇 、丄- 〇 »— t一
匕:그그 P I •—2■— 1   f

700 학. 10,160 ■ 74 ,473 〇 교 육 목 적 으 로  ■ 용  
가 치 가  적응

〇 부 족 한  교 육 재 정  확보
O  영동군청으] 노 근 리  역 사 공 원  

조 성 을  위한  매수  요청

657 대 3,527 29,697

계 13,687 104 ,17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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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 송 조  폐 교  건 물  처 분  배 치 도

소재지번 번 S 용 도 一') ~x~ᄀ'丄 zH ” 건 축  
_ 년 도

수 량 
( n f  )

厂！！ xi n  ohMl O CD —i
( 천 원 )

사 . 유

〇디 그〇 C〕’一
황  ■간  3  

느: ᄅ
700

1 교 사 시 역스 1 明8 607.20 29 .784

〇 지 s  s  저 o  e  회으

가 지 ) ！' 여 E5
O  ¥ 족 한  교욱재정  확브 
〇 영 동 군 청 의  노근리 역사공호  

조성을  위한 매수 요청

2 JR 사 ' 시역스 1969 244.20 9,396

3 화장실 시벽스 1979 27.00 4、250

4 화장실 시벽스 1970 46.20 1,538

5 창 고 시들스 1972 46.20 1,164

6 구숙직실 시 벽 스 1970 41.30 5,758

7 사 택 시 ■ 스 1970 49.50 2,647

8 숙직실 시벽스 1991 18.88 10,163

~ui
广 ，、 1,080.48 64,700

、、、
A|q
⑦

©  ⑧ ⑤

69’ . 71 싫?직십

④

S 고

유幻 S 교십 1 교실.

② -Wi

교십 교실 1 a 我
치 교실 과학실 교십 3식소

①

정 s  c>

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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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5)

의 안 번 호 제 / ，/〜必 호

〇] 7?서 는

연 월 일

2005. 11. .

(제 희》

20(B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 줄 자 충청 북 도 교 육 감

제 출 연 월 일 200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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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싸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번 호

제 출 연 월 일  : 2005 . 11 . .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교 육 감

□  제안이유
지 방 재 정 법  제 % 조  및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재 무 회 계 규 칙  제 16조의  

규 정에  의거 편 성 한  2005년 도  제3회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 줄  

예 산 안 을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률  제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 하 여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  심 의 • 의 결 을  얻 고 자  함

□  주 요 골 자

〇 2005년 도  제:3회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희 계  세입  • 세 출  추 가 경 정 예 산 은  

기 정 예 산  1 조  2,444억 6 ,355만  5 천 원 에 서  116억 7그 25만  8 천 원 이  

감 액 된  1 조  2,327억 9,229만  7 천 원 으 로  편성  

〇 세 입 예 산 은  국가부담수입  87억 4,618만  3천원/ 일반회계  부 담 수 입  187억 

2,期 8만  5 천원, 자 체 수 입  A 398 억 9 7 期 만  3 천 원 , 주 민 (기 관  등 )부 담  

수입  및 기 타  7 억 5,236만  7 천 원  계 상  

〇 세 출 예 산 은  학 교 교 육  A 41 억 5,876만원, 평 생 교 육  ᅀ2 억 3,278만  1천원  

급여관리  A 194억 6,321만  2천 원  교육행정  A 8억 674천원/ 기타경비 129억 

8,416만  9천원  계 상

□  예산(안》： 별 책

□  사항별설명서 : 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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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6)

제185회 임시회

조 레  심 사  보 ! ] 서

niltl

0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 맞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O f  청북도 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실비반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05. 11. 25.

§ i i ^ f소육위i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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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치 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 정 조례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 발 의 일 자  및 발 의 자  : 2005년 11월 11일，성 영 용  교 육 위 원 외  3 명 

나 . 상정  및 회 부 일 자  : 2005년 11월 21일 ，제 1燃회  임 시회  제 1차  본 회 의  

디、 소 위 원 회  심 사

ᄋ 제 1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희 (2005년 11월 2 1 일)

〇 제 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2005년 1.1 월 2 4 일)

2.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제 안 설 명  : 성 영 용  교 육 위 원 )

가 . 개 정 이 유

〇 “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 제 17조 및 “ 지 방 교 육 행  정 7 ) 관의  기 구 와  

정 원 기 준  능에  관 한 규 정 ” 제 13조에  의거  교 육 행 정  수 요  및 다 른  시 • 도 

교 육 위 원 회 와 의  균형  등 을  참 작 ，합 리 적 인  직급  체 제 률  이 루 도 록  하 고 ， 

〇 현행  지 방 부 이 사 관 으 로  단일  직 급 화  되어 있는  것을  지 방 부 이 사 관  또 는  

지 방 서 기 관 으 로  보 하 도 록  하여  현실에  맞게  직 급 을  복 수 직 급 으 로  조정  

하 고 자  함.

나. 수요골자

〇 제3 조  제 1항 중  “ 지 방 부 이 사 관 으 로  보한디 -” 를  “ 지 방 부 이 사 관  또는  지방  

서 기 관 으 로  보한디?’ 로  개정힘 -(안  제3조  제 1항)

3. 질의 및 답변 주 요 내 용  : 생 략

4. 토 론  주 요 내 용  : 생 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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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보고 주요내용
〇 교 육 행 정  수 요  및 다 분  시 • 노 교 육 위 원 회 와 의  균형  둥 을  참작, 합 리 적 인  

직 급  체 제 를  이 루 도 록  하 고 ， 현행 지 방 부 이 사 관 으 로  단일  직 급 화  되어 

있 는  것 을  지 방 부 이 사 관  또 는  지 방 서 기 관 으 로  보 하 도 록  하여  현 실에  

맞게  의 사 국 장  정 원 을  복 수 직 급 으 로  조정  하려는  것 으 로 ，조 례 의  일 부  

개정  취지  및 내 용이  타 당 성 이  있다고  판 단 됨

6 .  심사결과 : 원 안 가 결

7 .  소수의견 주요내용 : 해 당 사 항  없 음 .

8 .  기타 필요한 사항 : 해 당 사 항  없 음 .



충청북도 교육 •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 제 출 일 자  및 제 출 자  : 2005년 11월 14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나. 상정  및 회 부 일 자  : 2005년 11월 21일, 제 1燃 희  임시회  제 1차  본 회 의

다. 소 위 원 희  심 사

公 제 1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2005년 11월 21일)

ᄋ 제 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2005년 11월 24일)

2 .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제 안 설 명  : 기 획 관 리 국 장  신강틱냐

가 수■:정必 i 유

〇 공 무 원 의  위 원 회  참 석 수 당 의  지 급  범 위 를 「공 무 원 이  위 원 회 에  참 석 한  

경 우  직접 자 기 소 관  사 무  이 외 의  위 원 으 로  위 촉 되 었 을  경 우 에  한 하 여  

지 급 한 다 .」 는 당 초  기 획 예 산 처  세 출 예 산  집 행 지 침  이 2005년 도  세 출  

예 산  집 행 지 침  에 서 는  “ 자 기 소 관  사 무 의  범 위 를 ” 「직접 자 기 가  담 당  

하는  업무뿐만이  이-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와  사무까지  포함  한다」 는 

해 석 을  추 가 로  명 문 화  함에  따 라  관 련  조 항 을  수 정 하 고 ，

〇 부 칙 에 서  각 위 원 회  조 례 의  실 비 변 상  조 항 에  본 조 례 명 을  인 용 하 여  

개 정 하 는  것 은  조 례  개 정 의  형 식 으 로  복 잡 하 여  간 결 하 게  히-그I 자  동 

우]원회 조 례 의  실 비 변 상  조 항 을  “ 삭 제 ” 하 고 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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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정 주요내용

〇 「공 무 원 이  위 원 회 에  참 석 하 는  경 우  직접 자기  소 관 사 무  이 외 의  위원  

으 로  위 촉 되 었 을  경 우 에  한 하 여  지 급 한 다 」 를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및 교 육 감  소 속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디-」로  변경 함 .(안  제3조  제1항)

〇 부 칙 에 서  각  위 원 회  조 례 의  실 비 변 상  조 항 을  삭 제 힘 -(부 칙 안  제 3조 )

3 .  질 의  및 답 변  주 요 내 용  : 생 략

4 .  토 론  주 요 내 용  : 생 략

5 .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지 난 , 저U 77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희  임 시 회 에 서  심 사 한  결괴- 

〇 제정이유에서  충 청 북 도  교 육 ，학예에  관 한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 하 여  통 일 된  규 정 의  제정이  요 구 됨 에  따리% 각 종 위 원 희  조 례 를  개정 

하 는  방식에  있어 부 칙 으 로  기 존  조례의  삭제  여 부 룰  좀  더 신 중 히  

검 토 할  필 요 가  있어 “ 심의보류” 함에 따 라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며，

〇 당 조，안  제3조  저U 항  숭  공 무 원 의  위원회  잠석 수 당 의  지 급  범위외- 

관 련 하 여  “ 자기  소 관  사 무 의  범 위 를 ” “ 직접 자 기 가  담 당 하 는  업 무 뿐 만  

아 니 라  자 기 가  소 속 된  중 앙 관 서 의  사 무 까 지  포 함  한다-” 라 는  해 석 을  

추 가 로  명 문 화 함 에  따라,

“ 공 무 원 이  위 원 회 에  참 석 하 는  경 우  직접 자기 소 관  사 무  이 외 의  위원  

으 로  위 촉 되 었 을  경우에  한 하 여  지 급 한 다 ” 를  : 교육위원회 및 교육김- 

소속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로 변경하고，

〇 또 한 ，부 칙 에 서  각  위 원 희  조 례 의  실 비 변 상  조 항 에  본  조 례 명 을  인 용  

하여  개 정 하 는  것 은  조례  개정의  형 식 으 로  복 잡 하 여  이 를  간 결 하 게  

하 고 자 ，각 위원희  조례의  실비 변싱- 조 항 을  삭 제 하 는  내 용 으 로  조 례 안 을  

보 완 하 여  제 출 한  수 정 안 으 로  수 정 이 유  및 내용이  타 당 하 다 고  관 단 되 어  

수정안대로 원 안 가 결  하였습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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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 견 주요내용 : 해낭사항 없움

8.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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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T)

제 !85회 임시회

심 사  보 고 서
I  1  I  -»-"■*•…，一 ，  、■■」’  I

2005년도 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05 . 11. 25 .

충  청 북 노 J〇I 육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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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2005년노  제3회숭청북노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줄 주가경정 에산(안 )

가. 제 출 일 자  및 제 출 자  : 2005년 11월 11 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나 . 상 정  및 회 부 일 자  : 2005년 11월 2 1 일 제 1차  본 회 의  

다. 소 위 원 회  심 사

〇 제 1 치- 소위  원회  (20沈 년  11월 2 1 일 )

〇 제 2 차  소 위 원 회 (2005년 11월 2 2 일 )

〇 제 3 차  소 위 원 회 (20燃 년  11월 2 4 일 )

2 . 제 안 설 명 의  주 요 내 용

(제 안 설 명  : 기 획 관 리 국 장  신 강 틱 0

가 . 제 안 이 유

지 방 재 정 법  제 36조  및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재 무 회 계 규 칙  제 16조의  

규 정 에  의거  편 성 한  2005년 도  제 3 회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출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을  지 방 교 육 자 치 에  관 한  법 률  제 8 조 제 1항의  규 정 에  

의 하여  숭 정 북 도 교 육 위  원회  의 심의  • 의 결 을  얻 고 자  담 .

나. 주요골자

〇 2005년 도  제3 회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 출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은  

기 정 예 산  1조  2,444억  6 ,355만  5 천 원 에 서  116억 7 ,125만 8 천 원 이  감 액 된  

1조  2,327억 9,229만  7 천 원 으 로  편성

〇 세 입 예 산 은  국 가 부 담 수 입  8 7 억 4 ,618만 3 천 원 ，일 반 회 계  부 담 수 입  187억 

2,808만  5 천 원 ，자 체 수 입  ᅀ398억 9 ,789만  3 천 원 ，주 민 (기 관  등 )부 담 수 입  

및 기 타  7 억 5,236만  7 천 원 계 상

〇 세 출 예 산 에  학 교 교 육  A 41 억 5 ,876만 원 ，평 생 교 육  A 2 억 3 ,278만 .1 천원 . 

급 여 관 리  a  194억 6,321만- 2 천 원 ，교 육 행 정  스8억 6 7 만 4 천 원 ，기 타 경 비  

129억 8 ,416만 9 천 원  계 상 .

3 . 질 의  및 답 변  주 요 내 용  : 생략

4 . iii 논  주 요  내 용  :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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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심 사  보  고  주  요  내 용

2005년 도  제 3 회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 출  추 가 경 정  예 산 (안 )을  

심 入} 한 수 요  내 용  은  다 음  과  같 음 ,

가. 예산편성 게요 

□  예산규모
2005년 도  제3 회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 술  추 가  경정 예 산 ( 안 ) 의 

규 모 는  기정 예 산 액  1,244 ,463,555천 원 보 다  11,671,258천원이  감 액 된  

1,232,792,297천원으로 편성하였음.

(단 위  : 천 원 )

예 산 액  ᄊ 기 정 예 산 액
증  ᅀ 감

비 고금  액 비 율
1 9Q9 7Q? 9Q7—1-, j C쎄 K_) j t 、•乂 “-4 j \-J 1 1,244,463,555 A 11,671,258 0 .9%  감

□  세 입 예 산

세 입 예 산 은  국 가 부 담 수 입  8,74(U 83천 원 ，일 반 회 계 부 담 수 입  18,72公0換 천 원 . 

자 체 수 입  스39，燃 7 ,893천 원 ， 주 민 (기 관  등 )부 담 수 입 및 기 타  752,367천 원 으 로  

편 성 되 었 는 데 , 그  관별  재 원 내 역 은  다 음 과  같음 .

(단 위  : 천원 )
징- 관 별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금 액 구성비 금  0}| -구-■성 t i | 금액 비율

지방H 육재성교부금 1,033,299,5® 效.8 1,0̂ 1683,771 82.4 8,615,817 0.9

국가 지방군육양어금 0 0乂) 0 0.0 0 0.0

부담수입 乂 "l l，l^vi 3,公松387 0.3 3,818,021 0.3 130’3效 3.4

스 계 1 ,0 3 7 ,2 4 7 ,9 7 5 8 4 .1 1 ,0 2 8 ,5 0 1 ,7 9 2 8 2 .7 8 ,7 4 6 ,1 8 3 0.9

법정전입금 112,8， )沒 9,2 94,076,000 7.6 18,728，次6 19.9
일반회계 

부담수입
비법정 전입Tj 394,913 0.0 3 _ 3 0.0 0 ao

소 계 n s ,m , m 9 .2 9 4 ,4 7 0 ,9 1 3 7 .6 1 8 ,7 2 8 ,0 8 5 19.8

재산과，: 〇]hi 3,464,251 0.8 1.3端’獻) 0.1 2,117,271 157.2

입학노기수 업료 26,171,915 2,1 26,171,915 2.1 0 ao

자체수입
사용료및수수료수입 1，331，9效) 0.1 L33L960 0.1 0 ao

잡수입 6J 燃，569 0.6 6,124,581 0.5 6私 9然 10.9

이월금 17,319於18 1.4 於，(XX),(XX) 48 ᅀ42,680.1.52 스 / LI

소 계 5 5 ,0 7 7 ,5 4 3 4 .5 9 4 ,9 7 5 ,4 3 6 7 .6 A 3 9 ,8 9 7 ,8 9 3 ᅀ 42.0

지방교육채 26,515,414 2.1 26,515,414 2.1 0 0.0

' *' 시 斗 f V1；세 남 금 422,573 0.1 0 0.0 쏘，，:) i ) icm)

c 나니! 수 ，|니 1 329,7公4 0.0 0 0.0 ，이 ?  니 la w
1 1 ! ᅳ 

t 소 계 7 5 2 ,3 6 7 0.1 0 0.0 ■ 0

합 계 1 (m  7Q9 %T1 100 .0 1 ,^44,4(^,555 10().{} A l l ,671,ZrxS A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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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출 예 산

세 출 예 산 은  학 교 교 육  /H 158J 6 0 천 원 ，평 생 교 육  ᅀ232/781천 원 ，

급여관리  a 19,453,212천원，교육행정  상幻〇,674찬원，기타경비  12,淡炎，1秘천원으로  

편 성 되 었 는 데 , 그  관 별  내 역 은  다 음 과  같 음 .

(단위 : 천원)

장 두斗 별
예 산 액 기정 예산액 증감액

그:：L 〇fl
I 〕 _ᄀ

구성비
( % )

금 액
구성비

( % )
금 액 •니] 〇장

학교교 육
〇 키 이Tr '지 Ti l i ，3 燃 ，0 0 1 0 .9 1 0 ,2 0 9 ,8 8 4 0 ,8 1 ,1 5 8 ,1 1 7 1 1 .3

초등학교 1 5 6 ,6 7 6 ,4 1 0 1 2 .8 1 5 5 ,3 秘 ,4 6 0 1 2 .5 1 ,3 0 7 ,9 5 0 0 .8

중 학 교 8 0 ,9 7 0 ,3 8 0 6.6 7 7 ,5 5 1 ,4 8 2 6 .2 3 ,4 1 8 ,8 9 8 4 .4

고등학교 5 7 ,8 6 5 ,1 1 8 4 .7 敬 ,5 4 0 ,4 2 2 5 ,5 ᅀ 1 0 ,6 7 5 ,3 0 4 a  1 5 .6

톡 수 학 교 5 ,5 4 5 ,8 9 1 0 .4 4 ,9 1 4 ,2 1 2 0 .4 6 3 1 .6 7 9 1 2 .9

기 타학교 2 4 4 ,1 0 8 0 .0 2 4 4 ,2 0 8 0 .0 A  1.00 0 .0

소 겨} 312,669,908 25.4 316,828,668 25.4 A 4,158,760 A 1.3

평생교육 2 ,9 1 0 ,6 5 9 0 .2 3 „1 4 3 ,4 4 0 0 .3 ᅀ2 3 2 ,7 8 1 L느 (  ,4

-〇 〇 丄匕 니
소 계 2,910,659 0.2 3,143,440 0.3 ᅀ232/781 A 7.4

급여관리
급여관리 8 2 5 ,0 公4 ,2 8 2 6 7 .0 8 4 4 ,5 4 7 ,4 9 4 6 7 .9 A  1 9 ,4 6 3 ,2 1 2 스 2 .3

소 825,084,282 67.0 844,547,494 67.9 A  19,463,212 A 2.3

교육  행 정
교육위원  희 4 1 9 ,9 3 3 0 .0 4 4 8 ,8 1 3 0 ,0 스 2 8 ,8 粉 ^ 8 . 4

본 청 2 3 ,6 3 8 ,9 7 5 1 .9 2 3 ,4 1 6 ,7 2 9 1 .9 2 2 2 ,2 4 6 0 .9

지역교육청 6 ,2 9 2 ,1 5 4 0 .5 7 ,0 2 9 ,5 3 2 0 .6 A 7 3 7 ,3 7 8 스 1.0.5

교육지원기관 2 9 ,6 1 7 ,0 9 8 2 .4 2 9 ,8 7 3 ,7 6 0 2 .4 a  2 5 6 .6 6 2 스 0 .9

소 계 59,968,160 4,8 60,768,834 4.9 ᅀ800,674 a  1.3

기 타 경 비
지방채상판 1 1 ,1 9 4 ,7 4 1 0 .9 1 1 ,1 9 4 ,7 4 1 0 .9 0 0 .0

여 j | l i  | 2 0 ,9 6 4 ,5 4 7 1 .7 7 ,9 8 0 ,3 7 8 0 .6 1 2 ,9 8 4 ,1 6 9 1 6 2 .7

ᅀ 겨1 32,159,288 2.6 19,175,119 1.5 12,984,169 67.7

합 계 1,232,792,297 100.0 1,244,463,555 100.0 A  11,671,258 A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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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

O 유 치 원 무 상 jjI 육 W J 

〇 유 치 원  통 학 버 스  임치-료 지 원 (6 대)

〇 유 치 원 종 일 반  환경개선  

〇 특 수 학 교  직 업 교 육 용  교재 ■ 교 구 (8교)

〇 유치 원 특 수 교 육 용  교재 . 교 구 (22교)

〇 특 수 학 급  설치교  장애인  편 의 시 설 (1이 교 )

〇 특 수 학 급  현 대 화 (1 교)

〇 과 학 고  R&E  지원 

〇 실 습 기 자 재  확 충 (1 교)

〇 학 교 운 동 부  지원

〇 전 국 소 년 체 육 대 회  기념 문 화 행 사  지원 

〇 대 .학 과 목 선 이 수 (A P ) 제 도 시 범 운 영 

〇 영 어과  수준별  학습지도  자료  개발 

〇 연 구 시 범 학 교  운영 (4교)

〇 사이버  가 정 학 습  지원 

〇 교 원 용  컴퓨터 교 체 (2,043대)

〇 통 학 버 스  교 체 (11 대)

〇 2006. 대 학 수 학 능 력 시 험  지원 

〇 폭 력 없 는  사회 만듈기  충북협 의 회 구성 • 운영 

〇 학교  CEO  수준별  교육과정  연수 

〇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지원 

〇 학 교 유 해 정 보 차 단 시 스 템 운 영 (4 ®  교 )

〇 평 생 교 육  우 수 프 로 …i  렘 지원 

〇 학 생 중 식 지 원  

〇 화장실  보 수 (20실)

〇 화장실  개 축 (3실) 

o  hi 직 원 공 농 사 텍 신 죽 ( 1 농 )

公  다 목 적 교 실  보 수 (1 교)

〇 운 동 부  휴게시설  신 축 (1 교)

〇 사 유 지  매입 (6 교、 1기관)

1，169,210천원 

240,000천원

9,710천원 

6(),()00천원 

450,000€ 원 

70,■ 천 원  

515,000천원 

2,451，■ 천 원  

514,000천원 

422,573천원 

laooo 천원

12,000천원 

63500 천원 

137,483 천원 

lao (x) 천원 

45，()00천원 

1，()48，(XX) 천원 

312,880 천 원 

203,900천원 

40(),()()0 천원 

3()1,«2()천원 

1,998,502 허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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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종 합 의 견

금번  2005년도  제3회 충 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입 • 세출  추 가 경 정  예산안 은  

〇 제 1회 추 가 경 정 예 산  편성  이 후  추 가  지 원 된  특 별 교 부 금 ， 국 고 보 조 금 ， 

일 반 회 계  부 담 수 입 을  재 원 으 로  하 여 ，유 치 원  종 일 반  시 설 환 경  개 선  지 원 ， 

특 수 학 급  설 치 교  장애인  편 의 시 설 과  특 수 학 교  현대화, 사이버  가 정 학 습  지원, 

학 교  유 해 정 보 차 단 시 스 템  운 영 ，교 원 용 1컴 퓨 터  교 체 ，학 교 체 육 활 동  지 원 ， 

통 학 버 스  교 체 ，농 촌  통 학 버 스  임 차 료  지 원 ，운 동 부  휴 게 시 설  확 충 비  등 

교 육 활 동  지 원 에  중 점 을  두어  적 정 히  편 성 하 였 다 고  판 단 됩 니 다 -.

〇 또 한  교 육 가 족  모 두 가  어 려 운  교 육 재 정 을  건 전 재 정 으 로  전 환 하 기  위 하 여  

추 진 한  결 과 ，예 산 절 감 액  및 낙 찰 차 액  등 으 로  발 생 한  세 출 예 산  감 액 분 과  

자 체 수 입 액 으 로  열 악 한  교 육 재 정 에  충 당 하 고 자  노 력 하 였 다 고  판 단 되 나 ，

〇 디^만，저 소 득 층 자 녀  학 비 롤  지 원 함 에  있어 대 상 학 생 이  불 공 평 한  혜 택 을  

• 받지  않 토 록  하여  주 시 고 ， 코 시 안  학생  및 외 국 인  자 녀 를  위 하 여  우리  

사 회 에  적 응 하 기  위 한  특별  교 육  프 로 그 램 도  마 련 될  수  있 도 록  당 부  

드 립 니 디、

6. 심사결과 : 원 안 가 결 .

7. 소 수 의  견 주 요 내 용  : 본청  시 설 사 업 비  중  토 지 매 입  비 14억 8 천 만 원 에  

대 하 여  긴 즉  재 정 을  운 영 하 여 야  하 는  시 점 에 서  예 산  편 성 의  우 선  순 위 에  

비 추 어  적 절 치  않 다 는  의 견 이  있었습니다.

8 . 기 타  필 요 한  사 항  : 해 당 사 항  없 음 .

- 62 -



第】8引可 忠淸北道敎存委M會(臨時會)

條 換 ^ /J옆員會 會 ^

忠淸北道敎育委員會





I .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호|(임시회》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67

I I .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히(임시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 -71 

■  부 록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 79

65





第185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1 號

條例 審査小 委員會

_______—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11월 21일 (월요일) 11시 31분

議 事 E3程  (제185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AJ 31분 개회》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조례심사소위 

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지 방교육자치 에 관한법률  제 i 9조로 준용 

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

- 67

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 

■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추천을 받



[제185회-제1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도록  하겠습니다 .

위진장 두보를 주천해 주시기 바립■니다. 

⑩ 이기수 위원 

김남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김남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테 이의 없으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너1,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훈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꾸 회의롤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⑩ 위원장 김남운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소임 

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2 간사선출의건

(11A| 33분 》

⑩ 위원장 김남뿐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헌 위원님을  주천합니다 .

⑩ 위원장 김남뿐

송대헌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 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송대헌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⑩ 간사 송대헌

조례 심사소위원회 간사토서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조례심사소위원회가  잘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3. 의사일정결정의건

(11 시 35분 》

⑩ 위원장 김남룬

다음은 의사일정 저1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일정의 건을 상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의 건을 협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합니다.

(U 시 35분 정회) 

(11 시 48분 속개》

⑯ 위원장 김남룬

⑩ 이기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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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회 -제 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위원회 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과 11월 24일 목요일 2일 

간으로 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사국의  

설 치 및사무직 원의 정 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 

정조례안과  지난 저U 77희 임시회에서 보 

류되 었던 충청 북 도 교 육 • 학예 에관한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안과  금번 회기에 제 

출한 수정안을  병합 심사하려는  것입니 

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남른, 간사 송대헌,

원장이 제의한 바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ᅳ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11월 24 

일 11시에 제2차 소위원회에서 충청북도 

교육위원회의사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 

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 1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합 

니다. 감사합니다.

위 원 성영용，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0 출석공무원 : 1명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次父 녘，公、 一 !一  — |

-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네, 이 의 가  없 으 므 로  의 사 일 정 은  본  위 U 1 시 50분 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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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5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2 號

條例 審査小 委員會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晩년 11월 24일 (목요일) 11시 00분

■ 事 0 程  (제 185회 임시회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사국의 설치 및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2 . 충청북도교육  •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안에대  한수정 안

附議된 案件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사국의 설치 및사무직원의 정수등예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2. 충청북도교육  • 학예에관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안에대 한수정 안

(H A j  00분 개 회 》

⑩ 위원장  김남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12차 조례심사소위 

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사국의 설치 및 

사 무 직 원 의 정 수 등 에 관 한 조 례 일 부 개  

정 조례안  

⑯ 위원장  김남룬

의사일정 저U 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사국의 설치 및사무직 왼의 정 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을 상정 합니 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미 제안설 

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릭"하고 

바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신청 순에 따라 일 

문일 답으로 진 행하겠습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⑩ 진옥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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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전에 지적된 사항들이 반영이 된 것 

으로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 

은 2006년도 예산편성 매뉴얼에 보면 59 

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한 

원칙이 나오거든요 .

⑩ 위원장 김남뿐

지금 아니고  교육위원회 그것만  질문하 

세요.

⑩ 진옥경 위원

아, 교육위원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

⑩ 위원장 김남른 

다음에 요것 처리하고서 다음에 

⑩ 진옥경 위원 

그러겠습니다 .

⑩ 위원장 김남운 

다른 말씀 안계세요.

없습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

[제185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2. 충청북도교육 • 학예에관한각종위원 

회실비변상조례에대한수정안

(11A| 02분 》

⑩ 위원장 김남운

다음은  의사일정 저12항 충청북도교육  * 

학예 에 관한각종위 원 회 실 비 변 상조례 안에 대 

한수정안을  상정 합니 다.

본 조례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총무과장  

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충청북도  교육 • 학에에 관한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유인울 1쪽이 되겠습니다 .

충청북도  교 육 • 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 

회 실비변상  조례안을  2005년 3월 31일 

제177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심의과정에서 부칙으로  기존  조례의 삭제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에 따라서 

심의 보류되어 금번 회기에 수정안을  제 

출하여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다.

먼저 수정이유는  공무원의 위원회 참석 

수당의 지'급■범위를 공무원이 위원회에 잠* 

석한 경우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외의 위 

원으토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  

다는 당초 기획예산처 세출예산  집행지침 

이,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서는  

자기 소관사무의 범위를 직접 자기가  담 

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는  해석을 

주가로 명문화함'에 따리' 관련 조항을 수 

정하고, 부칙에서 기존 위원회 조례의 실 

비변상조례의 본 조례명을  인용하여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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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조례개정의 형식면에서 복잡하  

여 간결하게 하고자  부칙에 명시된 실비 

변상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수정 주요내용은  저13조 수당 제 1항의 단 

서인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직접 자기 소관사무  이의의 위원으로 위 

촉되 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롤, 충 

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김' 소속 공무원 

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변경하고 부 

칙에서 각 위원회 조례의 실비변상 조항 

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

⑯ 위원장  김남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세요.

■  이기수  위원 

이기수  위원입니다 .

과장님 요게 전에는 교육청 안에서도 

타부서에 소관된 것은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제 교육감  소속이나  교육위원회 소속에 

대한  공무원 전체를 수당을 안 주는 얘기
—T? ，一 t —* 1 -Tf：金” 그정：55：.

⑩ 총 무 과 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暴 이기수 위원

요게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가  7개밖 

에 없습니까? 7개 더 이상 ..........

•  총무과장 이상기

현재 위원회는 법정위원회가  34개가 있 

고 비 법정위원회가 9개가 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러면 법정이든 비 법정이든 간에 각 

위원회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7개 위 

원회밖에 없는 건지 그 이외 어떻습니까, 

그거는 왜 일곱으로 한정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⑩ 총무과장 이상기

그거는  기존 조례에 실비변상  조례항이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그전 

에는 지난번에는  7개 조항  끄트머리에 가 

서 준다고  개정을 했던 것인데, 그때 당 

시에 위원님께서 이거는 다시 이렇게 넣 

을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요번에 삭제해 

가지고 통합하는  것이고， 기타 그 사항은 

그 조례로  제정된 위원회가  아니고 각종 

예산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 도 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 기존 7개 있는 것은 

그 조례에 명시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요 

번에 그 조례는 전부 삭제하고  현재 요 

수정안 실비변상조례위원회 전체로  통합 

해서, 각종 위원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예

[제185회-제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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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제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산이 허락하면 다 줄 수 있도록 요렇게 

전부 통일을  하게 된 것이죠.

⑩ 이기수 위원

그러면 소속  공무왼을  일선에 중 * 고등 

학교 교장이 교육청에서 소집하는  위원회 

어1 들어와  갖고서 위원회에 참석했을 때 

는 그것도  교육감  소속 공무원으로  봐서 

그분도  안주고 여비 민' 주는 겁니까*?

⑯ 총무과장 이상기

그렇습니다 .

그래서 지난번에는  에률 들면 우리 총 

무과  소관사항의  인사위원회에서 타 과장 

이 위원으토  위촉됐을  때는 자기 소관사 

무가  아니라고  해 가지고 줄 수 있다 이 

렇게 쬤던 것인데, 이제는 세출예산지침 

에 보면 교육위원회 그러니까  타부서의 

위원으로  갈 때는  주더라•도 우리 교육위 

원회 소속  전체로 위원이 됐을 때는 여비 

하고 중복지급이 되기 때문에, 요번에는 

그 조항이 삭제가  되어서 지급을  못하도  

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이 되고 또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요번에 

수정안을  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것이 부합이 되고 그래 

서 그것을  여기에 반영시켜서 하는 겁니 

다.

그래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역교육청 

에서 여기 교육위원회 위원이 됐다 그때

과거에는 내 소관사무가  아니라  그래 가 

지고 줬는데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안 

주는  겁니디-.

예를 들어서 제가 도청의 위원으로  됐 

다 그러면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타 부처

JL™

⑩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

⑩ 위원장 김남운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여1, 성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람 

니다.

⑯ 성영용 위원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업무를 주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조금 의심이 되는 부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능을  볼 때 

운영수당에 우리 감독관의 수당이 있잖아

요.

⑩ 총무과장 이상기

네, 있습니다.

감독관 수당이 있습니다.

⑩ 성영용 위원

요런 것도 어쨌든 같은 교육청업무에 

관계된 건데 이런 부분에도  나갑니까?

⑩ 총무과장 이상기

수능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 

서 시행하는 사업에 주진하는  거기 _ 문

- 74 ᅭ



에 거기에 별도로 거기는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 니 다.

⑯ 성영용 위원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⑩ 총무과장 이상기 

예

⑩ 성영용 위원

어떤 지침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습 

니까?

⑩ 총무과장 이상기

그 평가원에 구성이 되어 있어서 평가 

해서 국책사업을  수당하는데 따라서 거기 

에 감독수당은  얼마이다 해서 거기에서는 

이 위원회하고는  별도 사항입니다.

⑩ 성영용 위원

실제 예산절감  및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민:들어 ■놓은 것 아니 

에요.

⑩ 총무과장 이상기 

네, 그럼■습니 다.

⑩ 성영용 위원

실제 이 운영수당이 우리 3억 472만원 

정도 매년 이래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잡부수당  같은 건 관계없는데 우리 교육 

청 공무원이 교육계 업무란 말이에요, 그 

러면서 운영수당을  타 간다 그러면서 한 

3억씩이나  지출이 된다는 부분은, 모든 

급여하고  중복되어서 이건 별도로 지급되 

는 수당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포함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 

든요.

■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지금 수능에 종사하는  사람은 여비가 

지출이 안 되고 거기에 규정된 일당, 수 

당만 지금 ..........

⑩ 성영용 위원

여비도 있어요. 여기도 여비도 다 나오 

는 데 .……

⑩ 총무과장 이상기

여비는 자기가  어떤 업무에 했을 때하 

고 그 당일에는 수당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능은 국가적으로  교육부에 

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만 위임받아 

가지고 시 • 도교육청은  위임받아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_ 부 받아서 지급 

하기 때문에 위원회하고 성격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⑩ 성영용 위원

몰론 많이 줘서 나쁜 건 없지만 중복되 

어서 나가니까 이런 부분도  포함되지 않 

아야 할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드 

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김남뿐 

성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 

까?

예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185회-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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響 진옥경 위원

지난번에  지적사항  반영해 주셔서 잘 

마련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비변상 조례안과  관련한 

참고자료  목록을  이렇게 진작에 마련하셔 

서 주셨으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질의응답 

이나 논란의 과정이 생략될 수 있지 않았 

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정안에 대한 수정이 유가 

2005년도 저희한테 주신 각종 수정안에 

대한 제안서에 보면, 수정이유가  2005년 

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자기 소관사무의 

범위를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  

지도  포함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06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에산편성 매뉴얼에 의거 

한 이 부분 그러니까  교육감 소속  공무원 

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 더 

구속력이 있는 수정'의 이유가 되지 승쇼，융- 

까요?

그러니까  작년의 수정이유보다는  오히 

려 이유로 말하면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구절 

이 들어 있는 2006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매뉴얼을  이유로  드는 

것이 더 온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 

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_  총무과장 이상기

[제185회-제2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진 위원님 말씀도 수정이유가  아닌 것 

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원칙 

은 세줄예산이 그렇게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이유롤  첫째 렸고, 또 두 번째는 부 

칙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 

토  또 별도로 부칙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 

가 있느냐 그래서 좀더 간결하게 또 통합 

하•는■ 〇) ̂ -〇| 7] I대문에 우씩기• 두 가지 이 

유를  두고, 거기에 가서 나중에 조문에 

가서는 사항을 우리가  포함을  시킨 거죠.

그래서 진 위원님 말씀도 수정이유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 여기 포힘■된 내 

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수정이유를  명시를 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 

이 기획예산처의 지침이 2006년도의 우리 

예산편성 매뉴얼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란  말씀이신가요?

⑩ 총무과장 이상기

ᄀ 由 겪:-— -  ■'玄j * — 上丄빼».

⑩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⑯ 위원장 김남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 음 》

본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 76 -



[제185화-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한 질 

의답변을  마치고 의결에 앞서 의견조정을 

위한 협의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쏘힙■니다.

( U 시 15분 정 회 》 

(11A | 22분 속 개 》

⑩ 위원장  김남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협의결과  의사일정 제1항 충청 

북도교육위 원회 의 사국의 설 치 및사무직 원의 

정 수둥에 관한조례 일 부개 정 조 례 안에 대 하 

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위왼  

회 의 사국의 설치 및사무직 원의 정 수둥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 

음읊 선쏘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  • 

학예 에관한각종위 원 회 실 비 변 상조 례 안에 대 

한수정안을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 다. ” 하는 위 원 있 음、

네 ，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교육  • 학 

예 에 관한각종위 원 회 실 비 변 상조 례 안은 수 

정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⑩ 위원장  김남룬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  질 

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 

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 

로 제2차 조례심사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U 1 시 24분 산 회 》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김남른, 간사 송대헌,

위 원 성영용,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〇출석공무원 : 2명

총무과장 이상기,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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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조례심사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 1 8 5 회  충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 임 시 회 )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 5 . 11 .21 . [ 제 1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희 ]

(월 )

본 회 의
1 . 위 원 장  선 출 의  건

종 료  후 2 . 간 사  선 출 의  건

3 . 의 사 일 정  결 정 의  건

’05 . 11 .24 . [ 제 2 차  조 례 심 사 소 위 원 회 ]

(목 )

1 1 :0 0 1 . 중 청 북 도 교 육 위 원 회  의시 •국의설치 및 시 무 직 원 의  정 수 등 에

관 한  조 례  일 부 개 정  조 례 안

2 . 중 청 북 도  교 육  - 학에에 관 한  각 종  위원회 실비 변 상  조례안에

대 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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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5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1 號

豫 算 • 決算小委員會

___________———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_

20晩년 11월 21일 (월요일) 11시 50분

議 事 S 程  (제185회 임시회 제i 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U 1 시 50분 개51》

•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에 산 • 결산소 

위원회 게회를  선포합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9조토 준용 

되는 지방자치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

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의사일정 저U 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로 주천을 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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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⑩ 이기수 위원

성영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⑩ 위원장 직무대행 송대헌 

성영용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 왼 있음》

너1, 이의가  없으므로 성영용 위원님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⑩ 위원장 성영용 

교육위원 성영용입니다 .

2005년도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심의하여 우리 교육 

사업에 차질 없는 에산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185회-제1차 예 • 결산소위원회]

2 . 간사선출의건

(11A| 53분 》

⑩ 위원장 성영용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

선출방법은  방금전 위원장 선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⑯ 송대헌 위원 

김남훈 위원님 추천합니다 .

⑩ 위원장 성영용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었습니 

다.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되어서 

본 소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 없 습 니 다 .” 하는 위왼 있 음 》

니1, 이의가 없으므로 김남훈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 

랍니다.

⑩ 간사 김남분

성영용 위원장님을  받들어서 이번 주경 

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서 보필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3 . 의사일정결정의건

(11 시 55분 》

⑩ 위원장 성영용

다음은 의사일정 저13항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의사일정안은  본 위원장이 

제의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활동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오늘과 내일 그리고  11월 24일



[제185회-제1차 예 • 결산소위원회]

3일간으로  하여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 

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너1,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은  위 

원장이 제의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ᅳ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〇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김남룬,

오놀 회의는 이상으토 마치고 11월 22 

일 11시 저|2차 소위원회에서 2005년도제3 

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  

록 하겠으며, 또한 11월 24일 오꾸 2시 

제3차 소위원회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  

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 

습니다.

제1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U 1 시 56분 산 회 》

위 원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 부 록

-  예 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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豫 算 • 決算小委員會

__________———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議事局

2005년 11월 22일 (화 요 일 ) 11시 00분

議 事 0 程  (제 185회 임시회 제2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2005 년도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5년도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 시 00분 개 회 》

⑩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립"니다.

내일은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 파견 

으토  공보감사담당관님  , 초등교육과장님 , 

과학실 업교육과장님， 교육정보화과장님,

평생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추경예산안  심 

사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 

다. 이점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저|2차 예 산 • 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블은  2005년도 제3회 추경에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률 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05년도제3회충청 북 도 교 육 비 특 별  

회계세입  • 세 출 추 가 경 정 예 산 안  

⑩ 위원장  성영용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 작성의 주관과장인 기 

획관리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기획관리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 89 ™



기 획 관리 과장 박영 하입 니 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주요설명자료  

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5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ᅳ 참 조 : 2005년도 충청북도교육비 특별 

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별책  3)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님 좌석 순에 따라 일 

문일답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해당 담당관 

및 과장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러면 김남훈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간사  김남운

김남문  교육위원입니다 .

저는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첫 번째 질문 12페이지 실행세출에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교육위원희를  비롯해서 직 

속기관까지 삭감액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집행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06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직속기관 삭감

내역이 4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직속기관이 90.5% 

밖에 집행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와 있 

고 본청 같은 테는 97.3%를 집 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유독 직속기관만  이렇게 삭 

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 

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기 획관리 과장 박영하입 니 다.

답변드리 겠습니 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집행 평균으 

로 볼 때 본청이 97.3%, 직속기관이 

90 .5%, 지 역교육청 이 95.6% 그래서 평균 

96. 9%가 되 겠습니 다.

유독 직속기관이 집행률이 낮은 것은 

본청과 지역교육청은  목적사업비를  학교 

회계로 전출힘•으로써 끝나는  사업이 많은 

반면, 직속기관은 기관운영비 10%와 집행 

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 

습니다.

⑩ 간사 김남룬

알았습니다.

다음은 51폐이지 특수학급  설치교 장애 

인 편의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 리 도 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대상을  보면 특수학급  설치 

초 • 중 •  고등학교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갖다 지원하도록  에산이 책정되었습니다 . 

그래서 초등학교  66개 교 / 중학교  27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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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8개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그 재원 배분한 것을 보면 고등학교가  한 

군데도  저는 표시가 되어 있지 못해서 잦 

다 찾다 못 찾았는데 이 고등학교  8개교 

가 어디에 표시되어 있습니까?

⑩ 기 픽 관 리 과 장  박영하  

기 획 관리 과장 박영 하입 니 다.

52쪽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

서 52쪽 에 ..........

⑩ 간사  김남훈  

52 쪽요?

⑩ 기 획 관 리 과 장  박영하

본청이 고등학교  분이거든요.

⑩ 간사  김남훈

거기 보면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있 

고 공립교  8개교 그것, 근데 어떤 학교라 

는 것이 다른 건 다 나타났는데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요게 사항별 설명서 6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내용이.

⑩ 간사  김남룬  

69페이지에?

⑩ 기픽관리 과 장  박영하  

네.

⑩ 간사  김남문

그런데 2005년도 시설사업현황  해서 3 

회 추경에서 다른 자료는 이 시설사업비 

에 전부 표시가  되어 있는데, 고등학교는

여기에 표시가 안됐더라고요.

여1,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사업량이 101교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아 교 를  이번 추경에서 편 

의시설을 설치한다라고  하면 특수학교  학 

급이나 이것이 시설사업이 100% 완료되는 

겁니까?

⑩ 유아  •특 수 교 육 담 당  김정환

유아 • 특수담당  김정환입니다.

특수학급 설치비가 도내에 142개 학급 

이 있는데 이 예산이 설치되기 전에는 

66.6%인데 승강기와 경사로를 제외 한 시 

설물은 1〇〇% 시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 

다.

⑩ 간사 김남운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교라고  해서 그러 

니까' 신체장이! 어린이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일반학교에도 신체장애아가  있는 걸 

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 설치 

된 특수학급에는  경사로나 장애인 편의시 

설을 꼭 해놓을 때도 있고 또 일반학교에 

도 해능을 때가 있다고 보는데, 특수학급  

의 학생 수를 보면 보통 5명 내지 10명 

정도에 해당되거든요. 근데 청주시내의 

큰 학교 같은데 보면 특수학급에는  편성 

이 안됐지만 신체장애 에들이 있단 말이 

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하고서 이 

런 것을 책정하신 것입니까?

⑩ 유아  • 특수교육담당  김정환

[제185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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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제2차 예 •결 산 소 위 원 회 〕

래 이 렇 게  본 예 산 보 다  많 아 집 니 까 ?

•  교육국장 노재전

지 금  특 수 학 급 이  142개 학 급  140개 교 에  

지 금  설 치 되 어  있 는 데  15개 교 가  1층이  아  

닌 2층 에  설 치 되 어  있 습 니 다 . 그 런 데  그  

것 은  그  학 교 는  내 년 서 부 터  전 부  다  1.층  

으 로  이 동 하 기 로  되어 있 고 , 지 금  여기  

요 것 이  에 산 이  확 정이  되면  140개 교 에  일 

반 학 교 에 는  전 부  다  100% 설 치 가  완 료되  

고  있 습 니 다 .

⑩ 간사 김남룬

신 체 장 에  관 계 없 이  특 수 학 급 이 나  학 교  

에 는  우 선 적 으 로  해 준 다  이 얘 기 죠 , 지 

금  현 재 .

⑩ 유아 • 특수교육담당 김정환

특 수 학 급 이  설 치 된  학 교 입 니 다 .

⑩ 간사 김남룬

알 았 습 니 다 .

다 음 에 는  61페 이 지  연 구 시 범 학 교 에  대 

해서  질 문 드 리 겠 습 니 다 .

이 것 은  초 등 교 육 과 도  마 찬 가 지 인 데  연 

구 시 범 학 교  보 면 은  당초  2005년 도  예 산 보  

다  주 경 예 산 이  많 아 지 는  경향이  있습니  

다 . 당 초  에 산 에  3 억 8,000  그 리 고  추경  

예 산 에  4 억 2,000  이 렇 게  책 정 됐 단  말이

죠,

그 런 데  당 초  예 산 에 는  연 구 학 교 운 영 비  

지 원 으 로 다 가  500만 원 에 서  1 ,000만 원 까 지  

이 렇 게  주 는  것 으 로  알 고  있 는 데  이 많 아  

지 는  이 유 가  됩 니 까 , 추 경 에  4억 2 ,0 0 0 으  

로다' 많 아 지 는  이 유 가 , 무 슨  사 업 을  하길

교 육 국 장  노 재 전 입 니 다 .

사 회 복 지  사훨•용 연 구 시 범  학 교 가  기 지 

정 이 후 에  추 가 로  2개 교 가  지 정 됐 기  때 문  

에 한 학 교 당  2 ,0 0 0 만원씩  해서  4 ,0 0 0 만 

원이  증 액 됐 습 니 다 .

⑩ 간사 김남룬

추 가 로 다  연 구 학 교  지 정 받 은  학 교 , 그  

럼 지 금 서  추 경 이  된 다 라 고  하 면  될 가지 

고서  이 연 구 시 범 학 교 를  운 영 했 나 요 ?

어 떤  예 산  가 지 고 서

⑩ 교육국장 노재전

성 립 전 으 로  사 용 한  겁 니 다 ， 이 게 .

⑩ 간사 김남뿐

먼 젓 번 에  2차  추 경 에 도  올 라 오 지  않았  

는데  3차  추 경 에  올 라 온  이 유 가  됩 니 까 ?

그럼  연 구 학 교  지 정 을  갖 다 가  2 차  추경  

이 후 에  지 정 을  받 았 다 는  얘 기 예 요 ?

⑯ 교육국장 노재전 

그 게  1회 추경  때 가  확 정 이  안 됐 고  2차  

추경  때 는  그  B T L 사업  때 문 에  그 때  반영 

치 못 했 기  때 문 에  이 번 에  3차  추 경 에  이 

렇게  됐 습 니 다 .

⑩ 간사 김남룬

아니  제 가  말 씀 드 리 는  것 은  연 구 시 범 학  

교 라 고  하 면 은  것 은  학 년 초 에  다  지 정 을  

받 아서  연 구 에  들 어 가 는  것 으 로  알 고  있 

습 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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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와서 3차 추경 

에 연구학교 육성 지원금을  준다리•고 하 

면 그 동안에는  연구시범학교에서는  어떠 

한 예산으로다가  연구추진을 했느냐 이 

에기 예요.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

그 시범학교  지정 이후에 성립전 예산 

으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 

에 반영시키지 못한 것은 있지만 사전에 

에산이 확보■됐었습니다.

⑩ 간사 김남룬

예산이 확보됐는데 2차 추경에도  성립 

전으로 안 올라왔죠 .

⑩ 교육국장 노재전

^1.

⑩ 간사 김남룬

그럼 2차 추경은 언제 했습니까?

_  기픽 관리국장 신강탁 

2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다른 예산을 편 

성하지 않고 BTL사업만 가지고 2차 추경 

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반영이 안됐습니 

다.

⑩ 간사 김남룬

성립전 예산이라고  하면 우선 시급을 

위해서 승인을 받기 이전에 집행하는 금 

액인데， 연구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년초 

에 지정 받아능고서 지금까지 예산을 배 

분했다는  것은 BTL이 됐던 뭐가 됐던 어

떤 사업이 됐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이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서 바로 성 

립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연구학.교 운영

하는데는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

⑩ 간사 김남분

그 성립전 예산을 배분한 날짜가 언제 

예요， 성립전 예산을 추가로 지정받은 연 

구학교에 배부한: 날짜가?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확인해서 말씀드리 겠습니 다.

•  간사 김남운

그럼 있다가 서면답변을 부탁을 드리겠 

습니 다.

다음에 65페이지 폭력없는  사회만들기 

국민운동 충북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해서 1,0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요것 

은 언제부터 발족행사 1회에 렵의회 3회 

에 1,000만원인데, 이 대상이 '독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충북협의회 위원 

20명인테 이것은 어떠한 것인지 좀 사업 

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충북 

렵의회가 발족된 게 10월입니다. 국무총 

리 산하 청소년위원회에서 우리 사회의 4 

대 폭력을  일소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일 

소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이게 조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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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써, 현재 1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거기에 따른 발족행사하고 협의회 비 

용으토  이건 청소년위원회에서 국비 특별 

교부금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캠페인 실시하고 협의회를 3회 

개최한  그 사례가 있는데 그에 따른 경비 

롤  교부  받은 겁니다.

⑩ 간사 김남뿐

이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볼 적에 사 

회적 분위기로  볼 때 필요한 기구라고 보 

는데 구성인원의 요인은 핍니까?

⑩ 교육국장  노재전

그것도  국무총리실에서 지정되어서 당 

연직 위원으토  도청과 또 도교육청에서 

제가  거기 위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15 

명은 전부 청소년단체 위원장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⑩ 간사 김남운

알았습니다 .

다음으로  81페이지 교원용 컴퓨터 교체 

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교원용  컴퓨터 교체로다 추경예 

산에 2,043대를 교체 구입 한다라고 되 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행정감사 시에 

단재교육연수원의  교원용 연수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를  갖다가 요구를 한 적이 있 

습니다 . 그래서 교체를 하겠다는 답변을 

들 었 는 데 ，이번에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회의장  내에서 “ 들어갔 습 니 다 .” 라고

들어 갔습니까?

근데 그 내역을 쭉 보니까 없던데요.

단재교육연수원에  어디에 있습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딘•재교육연수원에 지금 컴퓨터 100대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⑩ 간사 김남운

근거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거는 별도로다가 관서운영비로  렸다 

고 요 ， 100대요.

예, 알았습니다.

101페이지 능촌 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사업대상에는  농존 공립유치원이 

라고 했는데 통학버스가  6대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 농큰 공립유치원이라고  하 

는 것은 어떤 개념인지, 또 6개 학교에 

해당되는 그 학교는 어디 어디인지 답변 

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 과장 박영하입니다.

답변드리 겠습니 다.

농존지역 유치원 중 통학버스가  없이 

종일반을  운영하는  6개 유치원을  선정하 

였습니다. 그리고 또 원거리 유아생들이 

원거리에서 다니는 학생을 기준으로  해서 

6개 학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

一  9<4： 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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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간사 김남룬

금년에 6대 버스를 갖다가 임차료를 지 

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럼 나머지 해당되 

는 학교는 하나도 없나요, 임차료를 갖다 

가 구입해서 통학버스를  지원할  학교?

⑩ 기휙관리과장 박영하 

6개 외에는 없습니다. 6개 학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창초등학교, 이원초, 부 

용초, 동인초, 수봉초, 상산초등학교  해 

서 6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⑩ 간사 김남운 

기타 학교는 해당이 없고요?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⑩ 간사 김남운

그럼 요거 하면 통학버스문제는  다 해 

결된다 얘기죠.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아니 죠.

이건 능촌 학교니까 앞으로 정부 시책 

에 의해서 확대가 되면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

⑩ 간사 김남룬

지금 보니까 오창이나 수봉이나 이런 데 

는 지금 농촌 학교토 지정이 안됐는데, 아 

무리 분교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가 얼마든지 본 위 

원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선 순위로다가 지원해 준 데는 그만한 이

유가 있을 멘데.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종일빈■을 운영하는 유치원

⑩ 간사 김남운

종일반을  지정받지 않는 학교는 해당이 

없는 거구요.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1.

⑩ 간사 김남른

알았습니다.

마지 막으로 질문드리 겠습니 다.

117페이지 운동부  휴게실 확충에 대해 

서 거기 보면 스프링물러가  있습니다. 지 

난번에도 본예산 때 본 위원이 언급한 건 

데 근데 이 스프링물러 시설비가  다 제 

각각입니다. 다목적교실 하면 다목적교실 

에 대한 크기가 어느 정도 다 통일이 되 

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어디 학교입니까 

보면은  여기는 1억 1,32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스프링쿨러, 그 다음에 설계비, 

소방감리비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2006 

년도 예산에 보면 남일초등학교는  9,040 

만원, 예성초등학교는  7,870만원 이 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많게는 3,000만원까 

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1,2백 만원 차이 난다는 것은 롤라도 

3,어)0민'원 이상' 차이가 난디-는 것은?

⑩ 시설과장 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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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금번 합숙소에 스프링물러 들어가  있는 

부분은  에성여중의 숙소에 들어가는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목적교실에 들 

어가는  스프링물러 시설비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  간사  김남룬

합숙소  면적이 어떻게 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 합숙소 방마다 이렇 

게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⑩ 시 설 과 장  안세열  

방마다 전부 들어갑니다 . 방하고 복도 

하고  전체에 스프링물러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

⑩ 간사  김남룬

나머지는  다•른 데는 다_목적교실이고  여 

기는 합숙소라  아주 세분해서 스프링물러 

가 들어가니까  더 많이 들어간다， 알았습 

니다. 이상입니다 .

⑩ 위원장  성영용  

김남*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송대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⑩ 송대헌  위원 

송대헌 교육위원입니다 .

요번 추경안을  검토 해봤더니 성립전 

예산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

사유지■름 사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

— 96

분은 우리 재산이 도로에 편입되어서 이 

렇게 파는 부분 두 가지 부분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잘 # 라서 사게 되든지 편입 

되어서 이렇게 보상을 다시 받든지 간에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까?

살 적이나 팔 적에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 에산서에 지금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공시지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 

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 획 관리국장 답변드리 겠습니 다.

그건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⑩ 송대헌 위원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평가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평가금액 입니다.

⑩ 송대헌 위원

그럼 도로 편입되는 것도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가 보성■을 받는 거고 사유지를

매입할 때도 ..........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致3 7!•그 ᄋ次 公 무〇 乂 I 仁3 _ᄀ ----

⑩ 송대헌 위원

그럼 감정평가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용기관이 따로 ..........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평가기관을 통해 가지고 공식으로  평가 

를 받아 가지고 그 금액에 의해서 매각하



거나 합니다.

⑯ 송대헌 위원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팔 적에 보상도 

그렇게 받고 팔 적에 그렇게 한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

⑩ 송대헌 위원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아니고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

⑯ 송대헌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한 

'예만  들어보면 우리 교육청 서편에 사유 

지률  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14억을 이 

렇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절차가 물론 사유 

지니까  교육청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할 적에， 그 사람은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할 _ 고 우리는  또 한 없이 많이 줄 수도 

없는 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로 가격이 절충 

되어야 서로 사고 팔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감정하는 기관，그거로 해서 감정 

가격이 나왔을 적에 파는 사람이 나 이 

돈에 못 팔겠다 이 감정가 가지고는 이럴 

부분도  생길 수 있겠고, 아니면 사전에 

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얼마 정도는 주 

시오 얼마 주면 팔겠소 이렇게 되어서 하 

는 것인지, 우리 꼭‘ 필요해서 사야될 부

분이거든요. 그 땅이 우리로서는  꼭 필요 

하고 해야 하는데 개인 땅을 함부로 강제 

로 사자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 

서 이게 공시지가라는  건 상당히 낮아서 

공시지가로는  안팔 것 같은 생각이 놀고, 

또 감정평가사가  한다는 간 현 시세에 접 

근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놀리는  이야기토 

는 80% 수준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과연 그 금액에도 사유지 제산  가진 사람 

이 파는 것인지 이런 부분 잘 롤라서 매 

입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  기픽 관리국장 신강탁 

기 획 관리 국장 답변드리 겠습니 다.

'본청의 사유지 매입하는 문제는  사전에 

실무진하고  그쪽 소유주하고  렵의롤 해서 

평가금액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개략 

적인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⑩ 송대헌 위원

그건 감정사가 하는 것보다는 서토 협 

의해서 한 다 면 . . . . . .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아니 서로 협의해서 평가금액에 의해서 

사고 팔기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거기 동의를  소유주가  했기 때문에 ..........

⑩ 송대헌 위원

감정사가 평가한 금액에 의해서 팔겠 

다, 이해가 갔습니다.

감정사가 공인된 감정사가, 지금 보니 

까 약 1,000평되니까 약입니다. 약140만

[제185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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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평당가격 대개 어림 추산으로  되더군 

요. 그곳이 감정평가액이 평당 한 140만 

원정도 가느냐 하는 건 감정평가사에 의 

해서 하는데 그 결정에 따라 주겠다 그래 

서 여기 예산서에 올라온  거다 그러면 살 

수 있겠네요, 합의가 됐다면.

또 마잔가지로  중앙도서관에  한 100평 

이 도로편입이리•고 하는데 나는 중앙도서 

관 가봤지만  어디에 도로편입이 중앙도서 

관에 한 100평이 들어갈  때가 있나요, 우 

리가 보상은  받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어디 쪽입니까, 중앙도서관 .

⑩ 총무과장 이상기

총무과장  이상기입니다 .

제가 근방에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위 

치를 압니다.

중앙도서관의  정문하고 그 옆에 정문에 

서 서쪽으로  내려가는  조그만 도로가  있 

습니다 .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 국보제 

약 골목하고  맞당는데 거기서부터 그 도 

토를 12m인가 확장을  해서 소방도로를  냅 

니다. 소방도로를  내면 중앙도서관에 그 

걸 지나가게  되는데 옹벽하고  그래서 거 

기에 아마 쭉 경계선을 따라서 찔 #하 게  

이렇게 포함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그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⑯ 송대헌 위원

아, 정문 밖의 도로 쪽에 포함되는, 그 

때에도  말하자면 시에는  우리가 보상읊

받는데 평가사가 이렇게 결정한 가격으로 

보상을 받습니까, 아니면 공시지가로  받 

습니까?

⑩ 총무과장 이상기

거기서도 시에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기 

관 2개 이상을 해서 평균을 내서 아마 거 

기서 이렇게 할겁니다.

⑩ 송대헌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팔든 사든 간에 동일한  기준으 

로 해야 이게 맞을 것 같아서 저도 공부 

할 검 이렇게 한번 여뭐봤습니다 .

하여튼 사고 파는 부분이 많이 예산서 

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볼까요 . 수입 쪽에 

34쪽에 재해복구 공제회비 잡수입이 들어 

온 게 있어요. 34쪽에 주요사항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34쪽 하단이구만요 . 잡수 

입에 본청에 재해복구  공제회비 5억 

4 ,000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 재해복구에 대해서 우리가 받은 

부분 입 니 까?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학교운영 지 원과장 지 문기 입 니 다.

지난 음성중학교  강당 화재 났을 때 재 

해복구비 수령액이 5억 1,000만원, 그리 

고 충주고 급식소 화재 났을 때 1억 

8,000만원, 그리고 진천 덕산중  정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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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  및 창고 화재 났을 때 1,900만원, 

그리고  청원 문의중  특별실 화재 났을 때 

1,100만원 해서 총 7억 2,900만원 나온 

것입니다 .

⑩ 송대헌 위원

대중은  짐작을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 

는 것은 음성중학교  화재가 났다던가 어 

디 등등해서 어디 보험에 들어서 재해복 

구비를  우리가  받는데, 우리가 산정해서 

이거 가지고  재해복구가  되는 것입니까?

이걸 받으면 거기에 소요된 에산이 복 

구가  되는데 부족하지 않고 재해복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턱없이 모자라는  것 

인지 늘 보면 우리 예산이 될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해복구비는  그 중에 아주 조그망게 

되고 거기다가  더 추가해서 많이 주거든 

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짚어봐 

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여둬보는 건 

데, 대개 어떻습니까?

재해복구비 산정하는  방식이 있겠고 또 

거기다가  얼마를 더 보타!서 이렇게 재해 

복구를  하는 것인지 놀 보면은  상당히 우 

리가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돈보다 

도 예산이 서너 군데 예를 들으셨는데, 

여기 저기 재해복구  공제회비 5억 4,000 

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은 아까 7억은 전 

체 합친 거고, 요건 음성건가  어디 겁니 

까? 34쪽에 있는 잡수입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음성 중학교하고  충주고등학교  것 입 니

다.

⑯ 송대헌 위원

음성중학교하고  충주고등학교  그러면 

복구한데 투자한 액을 보면 알 겁니다. 

양쪽에 얼마입니까, 양쪽에 복구하는데 

얼마가 들었습니까?

그러면 비교가 되잖아요.

⑩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양해만 하시다면 서면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⑩ 송대헌 위원

있으면 바로 알려주시고요, 이건 들어 

간 부분을 벨 수도 없고 사실대토 알고자 

하는 부분이죠.

⑯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 획관리국장 답변드리 겠습니 다.

음성중학교  다목적교실 복구비 지 원으 

로 저희들이 7억 2,946만 2,000원이 지원 

이 됐고, 충주고등학교  급식소는  6,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 실질적으로 

보상금 받은 것보다는 더 많이 지원이 M  

습니다.

⑩ 송대헌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어떤 절차와 규정이 

있어서 우리야  많이 보상받으면 좋겠지만 

그런 규정이 있어서 하여튼 책정된 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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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니다마는,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더 좋고  할 때는 우리가 한 푼이 

라도 더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관계공 

무원께서는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⑯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 송대헌 위원

그런 쪽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아까 김남훈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만 더 65쪽입니다 . 하나만 더 하겠습  

니다.

폭력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  충북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하는데 1,000 

만원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해 가지 

고 발족행사를  한 번하고 협의회를 세 번 

이렇게 해서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1,000만원, 위원은 20명이라고 아까 우리 

도에서는  국장님이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 

이 되어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미 위에서부터 지시사항으로  이렁■게 구성 

하라고  하니 안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게 캠페인하고  협의회 한다고 해서 물론 

그것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각 유관기관들이  서로 얼글을 맞대고 

우리 폭력 없애보자 하고 이렇게 하는 부 

분들이 안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과•연 그 

렇게 캠페인 행사하고 협의회 이것이 효 

율성 면에서 나는 의구심을  갖는 겁니다. 

우리 가뜩이나_ 요즘  우 el 충•색•이 〇1상_

하게 폭력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실 

은 우리 중복이 이렇게 다른 시 • 도에 비 

해서 폭력이 많은 도가 아닙니다. 아닌데 

공교롭게 충주의 그 문제가 학생이 하나 

죽고  한 그 부] 처리 문제 등등해서 이상하 

게 전국 네트워크를 티'다 보니까  아주 폭 

력이 많은 도처럼 낙인찍어지고, 거기다 

가 교육부라•든가 교육사위에서 또 방문도 

하고 도의원들도  간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도의원들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곤욕스러 

운데, 엊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내 

적으로 교육위원들  여기 여섯 분이 있습 

니다마는  대내적으토는  우리 교육위원들  

이 집행청에 대한 우리가  하나의 통제하 

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토 보면 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이나 마찬가지 대외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우리가 다 집행청과 같은 격이 되 

는 겁니다. 우리가 감시를 받는 쪽이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마음이 언짢아요. 그런 것이 보 

도가  되고 그런 부분이 나와서 이 폭력의 

문제들이 자꾸 나는메 언;많은데 또 어차 

피 보도될 문제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에 

는 또 엊그제 애가 하나 죽었다고  그러고 

어제 저녁에 그런 거에 대한 보도가 크게 

떠들 겁니다. 또 초등학생 하나 죽었다, 

꼭 가정 생돨'지도의 근본은 맏'에 가서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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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부분  이런 부분 힉"교교육의 책임 

도 있습니다마는  가정교육이 저는 잘 되 

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가정교육이 되어야 되고 아까 이런 협 

의처럼 관심 사회적인 공감대 관심읊 갖 

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은  가정교육이 잘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적으로는  생명 

의 윤리 최상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가치는 생명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 교육적으로  다루어져야죠 . 근 

데 이런 일과성 행사 이렇게 캠페인하고  

협의회하고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는 실속 

있게 움직여지는데  예산도 써야 되지 않 

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국장 

님 가시면 단체의 멤버들이 어떤 사람으 

로 구성이 됐는지 모르지만  가정교육에 

힘을 쏠 수 있는 쪽으로 말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들을  알' 수 있습니까? 

대개 어떤 사림'들인가 말씀을 해 주시죠. 

⑩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 배 입니 다.

그 위원들은  당연위원 정부기관에서 4 

명과 그리고  위촉위원은  민간단체에서 15 

명해서 총 19명으토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초 . 중  .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폭력실_ 조사를 

하고 그리고  생활지도  담당교수들의 연찬 

희 그리고  지역주민과  학부모 그리고 학 

생. 교사들의 캠페인 그리고 초 • 중 • 고

등학교 학생, 학부모들을 위해서 학부모 

교육 그리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심 

성개발 그리고 청주시내 20개 학교에 대 

해서 폭력추방 대형 현수막을 설치해 줄 

계획이고 그리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와 학 

생 ， 교사들에게 목력추빙' 우수사례 시상 

및 사례집 발간을 해서 보급할 계획으로 

사업내용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⑩ 송대헌 위원

다양하네요. 종고 거기에 위원이 기자 

들어있습니까?

⑩ 중등교육과장 안성_

위원은 지금  여기는 기자 없습니다.

⑩ 교육국장 노재전 

한 명 있습니다. 언론인 있습니다.

⑩ 송대헌 위원

언론인 넣었으면 좋겠어요. 언론인 좀 

들어가서 흥보도 해 주고 또 보도할  부분 

도 자제해서 해야할 부분을 괴•장 보도해 

서 평히 불안하게 한다던가, 실제로 우리 

충북이 피해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언론인도 많이 위원회 20명 속에 

들어가서 실상을 알고 우리 가정교육에서 

해야할 책무도 어떤 부분인가  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송대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이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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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⑩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

추가경정에산을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질의률 드리겠습니다 .

금년 예산을 간단히 살펴보면 기정예산 

액 대비 0.9% 감액해서 116억 7,125만 

8,000원이 1차 추경예산보다  감액된 예산 

으로 봅니 다.

그 중에서도  자체예산  46억하고 특별보  

조금 92억 해서 138억 정도밖에 사업비가 

되지 않은 걸로 예산을 훌어보니까  그렇 

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편성하신 예산이 사실 3차 

추가경정예산이면  결국은 마지막 추경으 

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불용액들이 상■당히 

발생했습니다 . 예비비 쪽에서 주로 많이 

발생했는데, 이 불용액을  줄이려면 마지 

막 추경에서 잘 검토해서 사항별토 봐서 

삭감할 곳은 과감하게 삭감해 가지고 거 

의 용도에 맞게공 이렇게 추경에서 예산 

을 편성해야  만이 그 예산 자체를  효율적 

으로  쏠 수 있게공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예비비에 

대한 남아 있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5화-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醫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 과장 박영 하입니다.

답변드리 겠습니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예산은 상당히 어렵게 긴축재정을  저희들 

이 계획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절감부분이 158억 또 시설비 집행 

잔액이 6억 9,000 또 집행잔액 사업을 하 

고서 남은 집행잔액이 219억 해서 총 385 

억을 조정을  했습니다. 요번 주경어L 그 

래서 결산을 내년에 해보면 아주 잔액이 

거의 없도록 이렇게 요번 추경에 조정을 

했습니다.

예비비를  말씀드리면 요번 조정한 금액 

에서 129억을 저희들이 예비비로 돌렸습 

니다. 그리고  금년도 에비비가 한 60억 

되는데 요거를 180억을 에비비토 확보를 

했는데 요 예비비는 내년도 저희들이 세 

계잉여금을  180억을 편성했습니다 . 그래 

서 그 재원으로  예비비를  편성했습니다 .

⑩ 이기수 위원

예비비에 대한 불용액도  상당수 낮춘 

것 같습니다.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하는  범 

위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 

비비지 그거를 집행을 삭감할 수는 없습 

니다, 우리가  집행잔액을 그대로 이월되 

는 거지, 에비비는 그 성질상 저희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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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집행액이나  예측하지 못한 경비롤 

집행하기 되기 때문에 예비비를  갖다가 

우리가  불용액이 있다고 그래서 그걸 추 

경에 조정하면 갈 데가 없습니다, 그 재 

원 이 .

⑩ 이기수 위원

예비비를  물론 초과 집행할 수 없지만 

예비비를  일반사업비 쪽에다  편성해 갖고 

예비비 불용액 쪽을 낮춰준다면 전체 불 

용액이 적고, 또 예산이라는  얘기는 많은 

예산을 이월한다는  게 잘 하는 일은 아니

결국은  적정한 수준의 이월을 시켜 갖 

고서 물론 부족하게공  에산을 집행해서 

안 되겠고  모든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이 당년에 다 집행이 되고 

해야지， 만약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는 얘 

기는 예산을  잘못 짰다는 에기입니다. 예 

산을  효율적으로  배치 못했다는  얘기예 

요.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을  중시해서 

하셔 야죠.

•  기^{관리과장 박영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그렇지만  모든  예산을 저희들이 조정하  

면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하면 다 예비 

비로 들어갑니다 . 그 재원이 예비비는  저 

희들이 불용액을  조정할  수는 없고 일반 

사업에 편성된 기티•과목은 전부 다 조정 

을 했습니다.

⑩ 이기수 위원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페이지 55페이지 보면 대학과목 선이수 

AP 제도 시범 운영이라는 항목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면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 했고 이 

거는 국어 외 8과목을 대학에서 과학고등 

학교는 1학년 학생들이라든지 일반고등학 

교는 1,2학년 학생으로서 5%안에 드는  학 

생을 선발해 갖고서, 대학에서 미리 국어 

외 8과목을 선수해서 나중에 이 학생이 

대학에 들어갔을 경우는 교양과목으로  인 

정을 받아 갖고서 결국은 그 학점을 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생이 142학점을 

따야 하는데 조기졸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영재교육 차원에서 이게 

아마 시행되는 것으로 일■고 있는데, 여기 

계획에 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 

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생이 지금 우리 중북 

교육청에서는  충북대학에 의뢰해 갖고서 

이걸 시행하는 모양인데, 이 학생이 충북 

대학을 안간다든지 타' 대학을 갔을 경우 

에 학점인정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이수학점을 인정해 주는 그게 뒷받침되지 

못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내년도에는

[제내5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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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고려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충북대학을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수료증서만  발급했지 그 이수학 

점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이게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교육부에서 전국 

시 • 도의 협의를 거쳐서 저희들도  건의를 

했습니다 .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게 반영 

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된 상태입니다 .

⑩ 이기수 위원

법적인 컷받침이 안돼서 그런 항목인데 

풀론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 갖고 

서 6, 000민:원이 라는 큰 예산을 내 려 보냈 

는데 이게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전부 살펴보니까  이게 회의참석 

자료비 3만 5,000원 5명에 8회, 일반운영 

비에서 인쇄비 또는 원고료, 용품비 또 

업무추진비 이런 식으로 참 이게 운영이 

된다면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봅니 

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괴■목은 대학 

에서 설강을 해 갖고서 별도로 과목 설강 

할 필요가 없이 이 학생들 그대토 능고서 

그 다음 과목 설강을 한다면 나중에 학교 

에 들어 갖고서 학점을 따 갖고 졸업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지, 기존 학생들에 

있는 교양과목의 과목 안에다 학생을 학 

점신청올  하게뜸 해 갖고서， 만약에 학생

이 40명이라고 하든지 하면 그런 학생들 

을 분산  배치해 갖고서 그 교양과목에다  

가 집어넣어서 그 교수가  인정한 학점을 

줄 수 있어야 만■이 이게 효율적인 문제 

지, 별도로 대학에다가  그 과목을 설강해 

갖고 여기 본다면 인쇄비니 원고료니 용 

품비라는  이것이 대학에서 선택하는  국어 

든지 일반 수학이든지 미 . 적분학이라든  

지 또는  영어라든지 교양영어라든지  이런 

과목을  대학에서 취급하는  학점으로 인정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를  선택함으로써 그 

런 비용이 전허 들 필요가 없는 얘기인 

데, 여기다 일부러 이런 얘들을 위해서 

책을  만들고 원고료 지불하고  용품비 주 

고 또 업무추진하고  말이야 이건 완전히 

에산 낭비인 그런 시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

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기간이 말입니 

다. 모든  것이 학기가 있는데 대개 9월에 

서부터 12월까지 한 학기로 보는 얘기고 

그 다음에 3월에서부터 5월말까지 한 학 

기로 보는데, 기간도 이게 어떻게 갖고 

2005년 7월서부터 12월이란 얘기는 이건 

방학중간에 시작해 갖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해 갖고 별도로 했다는 얘기 

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 

것까지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교육국장 노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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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조금 

차이 있게 운영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 

다.

이건 교육부에서 전국 16개 시 • 도에 

하나의 컨소시엄이라고  그럴까  교육청과  

대학의 과학과 수학 지금  교양과목  수준 

이 아니라 우수학생들이 영재교육 차원에 

서 심층적인 교수를 할 수 있도록 교수들  

을 각 시 • 도에 배정을 해서 같이 공동 

교재를  개발  연구한 겁니다.

그래 갖고 학생수준에 고등학교  수준보  

다도 더 심화시킬 수 있는 미 • 적분이라 

든지 또는  물리 학이 라든지 , 지학이라든  

지 , 화학이라든지 해 갖고 과학고등학교  

수준보다  높은  것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지적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연구■됐기 때 

문에 회의라든지 그 책자 발간의 인쇄비 

교재롤 직접 대학교수들이 충북대학교수  

가 한 게 아닙니다. 충북대학에서 맡은 

건 지학이면 지학 이렇게 대학별로 나누 

어 갖고 서울대에서는  생물을 개발했고, 

이래서 수업진행은  두 번째로 말씀드립 

것은 진행은 여기에는 7월부터 12월로 되 

어 있지만 대학교수들이 강의 때문에 시 

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여름방학과  겨울 

방학인데 금년에는  여름방학에 기 실시된 

사항입니다 .

⑩ 이기수 위원

그러면 여름방학에 하셨다면 9월서부터 

12월까지는  그게 강의기간이 아닌 얘기를 

7월서부터 12월이라고 여기서 표시한 것 

은 핍니까?

⑩ 교육국장 노재전

그게 성립전 예산으로 교육부에서 1학 

기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배부됐기 때문 

어】 여름방학에 교육부에서 방학 전에 일 

괄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 

다.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대학과의 지원 

체제 역할을 한 겁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럼 방학이면 이게 그러면 6월서부터 

8월말까지로  되어야 되지 이게 7월서부터 

12월까지라는  얘기는 학기중이 라는 얘기 

가 안맞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렇게 되면 교육국장님 앞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뒤에 말씀하신 부분하고  모순이 

생깁니다.

뭐냐하면 그 학점인정체제로  간다고 했 

을 경우는 대학에서 믿'읊 수 있는 교과•과 

정에 걸맞는 얘기를 오퍼해 갖고서 거기 

서 학생들이 그것을 강의를 들어야 만이 

그거 학점인정 하는 얘기지，특수하게 만 

들어 갖고 했다면 그걸 어떻게 학점으로 

대학에서 인정합니까?

그거는 안되는 얘기죠. 그거는 별도의 

어떤 다•른 ■목적을 부여해야만' 되는 얘기 

지, 그렇게 해 갖고 다른 교과내용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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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공  대학에서 설강한 커리물럼과 다르 

게뿜 했올 때는 그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는 얘기예요 . 그거는 앞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에기입니다, 그거는.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 장학사들과 교 

육부에서 각 16개 시 . 도 협의체에서 충 

분히 논의됐던 사항으로 과목을 그렇게 

고등학생들에게  선수 할 수 있는 그 과정 

을 마련하는  괴■정에서, 지금 위왼님이 걱 

정하시는  그 부분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 

그래서 아직 대학교의 학칙개정이 안 되 

고 교육부의 법적 컷받침이 안되기 때문 

에 요건 차후 연구과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 다.

⑩ 이기수 위원

연구과제라고  하지만 이것은 대학에서 

성질상  그런 내용이라고  하던지 하면 학 

생 141학점의 의무학점으로써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앞뒤를 맞지 않는 얘기를 해 갖고 

서 학생들하고  결부시킨다고  하는 얘기는 

교육정책 자체가  잘못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히 건의해서 안 된다고 얘기 

해야죠 . 이건 누가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지 모르지만,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켰다 

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맞아 

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는리적으로  맞아야 되는 에기에요 . 이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를 어거지 

로 붙여 갖고서 학점인정이라고  해 갖고 

서 대학에서도  이거 는의된 부분입니다 .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일반 교양과목을  3학점씩 이 

수시키지 말고 영어나 수학이든지 국어 

같은 경우는 특별시험을  봐 갖고서 그걸 

인정했다든지 하면, 그 학생에 대해선 학 

점을 인정해 갖고서 9학점 내지 10학점 

정도이상 이렇게 된다든지 하면 학생을 

조 기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써 

연구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현게 된 

다면 학점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학 

점으로 인정 해 갖고서 6,000만원씩의 돈 

을 들여 갖고서 이거 한다는 얘기는  상당 

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

그래서 이 부분은  연구를 하시면서 앞 

으토 교육부한테 안 될 부분은 정밀히 검 

토해 갖고서 또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 

서 잘 모른다든지 하면 대학의 교무행정 

에 아주 능통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같이, 한 사람을  협의위원으 

로 넣어 갖고서 는의해 갖고서 교육부에 

서 안 되는 부분을  지적해 갖고 이런 부 

n  하지 않아야지 되죠. 이거 연구 검 

토해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

개발도상국  정보화 지원비를  삭감했습

- 106 -



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에기 

해 주세요 . 어느 나라에 얼마하고 삭감한 

이유도 얘기해 주시고.

⑩ 행정정보담당 이문재 

제가 말씀드릴까요.

행정 정 보담당  이문재 입 니 다.

저희 개발도상국가는  인도네시아를 대 

상으로  선정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당초 

에 저희가  교육부에서 교부금 지원약속을  

받은 금액과  그후에 감액된 것은, 지원방 

법이 연수가 저희들이 불러들여서 하느냐 

아니면 거기를 방문해서 하느냐 하는 방 

식에 따라서 그후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불러들여서 하는 

초청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를 했다가 

저희는  그 방식을 갖다가 선택하지 않고 

방문연수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 경비 

가 줄어들은  겁니다.

⑩ 이기수 위원

처음에 불러 갖고 여기 와서 연수를 시 

키려고  했습니까?

⑩ 행정정보담당 이문재 

아니 그건 교육부의 방침이 그렇고요. 

저희는  금년도에 한해서 초년도기 때문 

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노하우가  없어 

서 저희는  요번에 방문연수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급하는 것은 컴퓨터는

[제185회-제2 차 예 •결산소위원히〕

기존 새것으로  전부 구입해 갖고 전부 보 

내 주는 겁니까, 어떤 겁니 까?

⑩ 행정정보담당 이문재

그렇지 않습니다.

' 저희 노후된 컴퓨터를 폐기하는  컴퓨터 

를 수거해서 그걸 다시 분해 조립을 해서 

업그레이드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들지 않고 

운송비만  들어갑니다.

⑩ 이기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려고  하 

는 부분이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우리 

정도의 컴퓨터를 고성능인 것을 구입하시 

지 미■시고, 그렇게 노후된 것도 그쪽에서 

는 아주 핍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선호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수리 

해 갖고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페이지 22인가요, 교육인적자원혁신박  

람회 4억 들었죠, 금년에.

⑩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혁신복지 담당관 연희지 입 니다.

저희들  자체예산 4억에 교육인적자원부  

지원금  4억, 8억 가지고 했습니다.

•  이기수 위원 

8억 갖고 했죠.

⑩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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響 이기수 위원

그게 매년 할 예정입니까, 어떻게 합니 

까?

•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내년에는  지금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⑩ 이기수 위원

금년 혁신박람회 몰론 좋죠.

그런데 이게 4억씩이면 아마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했고  또 교육신문 같은 경 

우에 보면 전북이라든지 다른 도에서도 

다 4억 이상 이렇게 지역교육청에다가  부 

담을 시킨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박람희를 개최해 갖고서 관람하 

고서 여러 가지 건문을 넓히는 것도 좋겠 

지만  이 어려운 때 말입니다. 혁신박람회 

같은테 4억씩 이렇게 들여가면서 할 필요 

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충북 같은 경 

우에 청주에 고등학교  5개 설립했다가  2 

개는 교육위원회 승인까지 난 걸 주ᅵ소해 

갖고서 학생 수 35명에서 39명까지 들려 

갖고 콩나들시루  교실로 하려고 하는데, 

이런 예산 감액하고  또 지금 본다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 얘기는 물론 학교에 다 

목적교실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 

다고 하지만, 우선 학생들 콩나물교실 면 

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에기이기 때 

문에 그런 쪽에 우리가 투자해야될 것 같

습니다 .

그래서 금년에도  매각수입이 19억

7,144만 4, 000원 이 라는..........

⑩ 위원장 성영용

이기수 위원님 해당사항의 예산만  말씀 

해 주시고  여타 관계는 ..........

⑩ 이기수 위원

아니 골쎄 이게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 

죠, 그게 연관되어서 얘기하지 어떻게 그 

것만 덩그렇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⑩ 위원장 성영용

그렇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예, 나도 요점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  같은 것 

을 감액해서 학교설립에 대해서 많이 신 

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려고  하 

는 사항은 지금 사회복지사를  이용해 갖 

고서 학교마다 중학교  연구시범학교  

2,000만원, 고등학교  2,000만원 이렇게 

해 갖고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보니 

까 연구학교인데도  있고 교과과정 운영을 

하기 위해 갖고 하는 데도 있고 그 내용 

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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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훨•용 연구시범학교는 작년부 

터 도입된 것으로써 학교폭력예방 및 대 

책관련은  우리 교원의 힘만으토는 어렵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도입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관 

이라든지 학교에 연계시켜서 부적응  학생 

들을 해소시키기 위한 다시 말해서 학교 

마다 요 구 학생이라든지 부적응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학생들에게 복지차원 

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도입된 것으로 

써 시범학교가  2004년도부터 처음 시행되 

고 2005년도에 추가로 지정된 것이 인터 

넷고등학교하고  용암중학교  그래서 시범 

학교운영 특별교부금으로  2,000만원씩 지 

원해서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가  한 학교 

당 2,000만원 입 니 다.

⑩ 이기수 위원

국장님 지금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이 지금  충북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서 2,000민:원을 중주 종합복지회관에다  

지원을  해서 중주여중이 그걸 하고 있습 

니다. 그래 갖고서 지금 2,000만원은 선 

생님에 대한 인건비, 1,000만원은 프로그 

램개발비 이래 갖고 3,000만원씩을 해 갖 

고서 2차 년도를 지나서 지금 3차 년도률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남복지회관에다가  그런 

계획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해서 한솔

초등학교인지 어떤 학교인지를  지원하게 

공 같은 케이스로써 주진하려고  했었는 

데, 학교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걸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분평초등학교를  

그 다음에 학교로 옮겨 갖고서 계획을 했 

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안 되고 있 

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사회공동복지모 금 회 같은 

데에서 그런 계획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 

는데 왜 이걸 못 받고서 지금까지 중주여 

중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

여기에서 정책 교부된 것은 중 • 고등학 

교고 초등학교도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 

할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청주 

산남복지회관의 운영연구학교는  저희들 

청주시내 학교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꼭 

지정되어 갖고 교육복지 차원에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⑩ 이기수 위원 

지금  진행 중입니까, 그건?

•  교육국장 노재전

⑩ 이기수 위원

어 느  학교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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響 교육국장 노재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남복지회 

관 관계는  지금 위원님이 처음 말씀이 계 

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사항은 사희복 

지기금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에게 연락이

안왔기 때문에 아직 인지를 ..........

⑩ 이기수  위원

그거는  1년 반인가 2년 전에 얘기가 됐 

던 겁니다. 추진하다가  그것을 원하지 않 

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을  못한 얘기입니 

다.

그런데 이거는  별도로 우리 교육예산으  

토써 하고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여 갖고 

서 했다면 몇 개 학교를 더할 수 있는 얘 

기 아닙니까?

이거를  말이야, 자체적으로 ..........

⑩ 교육국장 노재전 

이건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에 

의 해 서 . . . . . .

⑩ 이기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글쎄 특별교부금으토  

받아서 하는, 재원이 교육부에서 받던 특 

별교부금이든  어느 단■체에서 오던 사회복 

지공동모금회에서  오던 간에 학교 됩니까 

컨설팅관계에 대해서는 재원이 어디에서 

오던 간에 우리 학생들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몸 우리가  노력해 주는 것이 이게 

우리의 할 일 아니난 얘기죠.

•  교육국장 노재전

[제185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위원님 말씀이 라■딩'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해서 적 극 . . , . . .

⑩ 이기수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갖고서 이거 한번 

다시 연락을 하셔 갖고서 초등학교에 이 

것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육에산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게?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내 

년도에 꼭 운영학교가  되도록  하겠습니 

다.

⑩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드렸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이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 15분이 됐습니 

다. 1〇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12시 14분 정회》 

(12시 2 3 ^  속개)

⑩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⑩ 이상일 위원

이상일 교육위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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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재원가지고  추경 편성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하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자료  5쪽에 세출 성질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예 

산액이 1조 2,327억 9,200여 만원 거기에 

인건비 구성비가  67%로 되어 있어요. 제 

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런데 3회면 

마지막 추경이 되는데 총 우리 1조 2,320 

억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 

마나 되는지 그거를 알려주셨으면 좀겠습 

니다.

⑩ 기 획 관 리 과 장  박영하

기 획 관리 과장 박영 하입 니 다.

답변드리 겠습니 다.

성질별에 나온 거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 율이 67.9%토 되 어 있습니 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내용에는 비정규직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 

직을 포함하면 약 70%정도 이렇게 차지하 

고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러면 총 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라고 알면 됩니까?

⑩ 기 획 관 리 과 장  박영하  

네. 그렇습니다 .

⑩ 이상일  위원 

아닌 것 같은데

着_ 7 1혼！관리과장  박 g  하

금년도  예산은 그렇고 내년도  예산은

78.7%

⑩ 이상일 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에는 비정규직을  포 

함해서 우리 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다, 그리고  2006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인건비 비중이 78.7%, 알겠습니 

다. 제가 이걸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고 

입-습니 다.

두 번째, 28쪽에 재산수입이 있는데 중 

주교육청 것 제가 궁금해서 드립니다 .

2005년 기 정예산이 2,281만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시청 옆에 학교부 

지로  사놨던 땅을 임대한 수입인 것 같은 

데, 3회 추경에 가 가지고 4,625만원이 

또 늘었다 말이에요, 동일 건에서 늘은 

겁니까, 그게?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 획 관리 국장 답변드리 겠습니 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릉초 

등학교  당초에 하려고 했던 부지가  있었 

는데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다시 계약 연장하면서 대지료를 

받은 겁니다. 임대기간이 만료가 돼 가지 

고 다시 재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을 연 

장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임대료를 받

는 거기 때 문 에 .........

■  이상일 위원

[제185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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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계약기간이 1년입니까?

몇 개월 했습니까?

⑩ 기 픽 관 리 국 장  신강탁  

저희들이 1년 단위로

⑩ 이상일 위원

1 년 단위토, 그러니까  금년에는  2 ,281  

만 5 ,0 0 0 원을 받았는데 2006년에는 4 ,6 2 5

O  무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금년도  사항입니다 . 금년에 다시 임기 

가 만료되어 가지고 다시 계약을 연장하 

면서 추가로  받은 사항이. ……

■ 이상일 위원

연장하는데 어졌든 이게 지금 하면 내 

년 2 00 6년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

죠.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2006년 5될까지 지금 계약이

⑩ 이상일 위원

2006년 5월까지, 그래 하여튼 2005년보 

다는 늘어난  거죠.

⑩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에, 그렇습니다 .

⑩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에 유치원 종일반  시설 

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보 

통반하고  종일반의 차이점은  원지 알려주

[제185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시고, 운영시간을  종일반은  아침 몇 시에 

개원해 가지고 몇 시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1 종일반인지, 그 다음에 환경개선을  한 

다고 그러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바꾸는 

건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⑩ 유아  • 특수교육담당  김정환  

유아 • 특수담당 김정환입니다 .

유치왼은  보퉁반  4시간을 하는 반은 보 

통반인데 연장반이 있습니다. 4 시간 이상 

하는 반, 그 다음에 8시간 하는 종일 반 » 

그 다음에 13시간 하는 에듀케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13시 간?

⑩ 유아  • 특수교육담당  김정환  

7시부터 ᄌ'!녁 8 시끼치 

⑩ 이상일 위원 

아침 7시 부터 저넉 8시까지 

⑩ 유아  • 특수교육담당  김정환

에듀케어, 지금 요것은  금년에는  8개 

유치원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종일반이라고  그러면 

거기 8시간에 해당하는 겁니까?

⑩ 유아  • 특수교 육 담 당  김정환  

네, 8시간입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럼 아침에 몇 시에 개원을 하는 겁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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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 특 수 교 육 담 당  김정환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입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러면 요거는  우리 교육가족은 되네 

요. 교육가족은  5시 퇴근하면 되는데, 교 

육가족이 아닌 보통 공무원들은  6시에 퇴 

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걸 1시간은 

늘여렸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지금 예산이 된 걸토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2006년도에 사 

업을 할' 때는 종일반을  오꾸 6시까지 늘 

려주면 일반 공무원들은  6시 퇴근이니까 

그 시간이 맞겠는데, 1시간 때문에 이게 

대단히 곤란을 겪는다고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고, 그럼 아이들을 종일 데리 

고 있으니까  어떤 시설을 하는 겁니까, 

그게?

⑩ 유아  • 특 수 교 육 담 당  김정환

그 용도로는  종일반  환경개선 사업비로 

금년에 지출한  것은 바닥난방, 그리고 환 

기시설,  냉방시설, 햇빛차단시설, 침구, 

조리시설, 조리기구, 그리고 식기류와 살 

균소독기, 샤워시설, 화장실, 보안 및 안 

전장치 등에 시설 설치하는데 지원되었습  

니다.

⑩ 이상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 

니다.

특수학급에 대해서는 아까 앞에서 위원 

님들께서 질문하셨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장애학생의 편의시설을  위해 

서 접근성이라든지 또 이동성의 편리 그 

런 걸 해서 교육복지 수준에서 아미* 이것 

을 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를  하나주 

시기 바랍니다.

101 개 학교에 7억 3, 9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해당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그 학교이름을 해 주시고, 이게 그렇다 

보면 내년부터 신설학교에는  아예 이 시 

설이 들어가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 다.

⑩ 유아  • 특수교육담당  김정환

유아 • 특수교육■담당 김정환입니다 .

금년에 저희 도내에 142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치원에 

1학급 그리고 초등학교에 93학급, 중학교 

에 36학급, 고등학교에 12학급 이렇게 

142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는데, 금년에 

경사로와 그 다음에 숭강기를  제외한  시 

설은 100%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또 특수학급이 설치된다 

면 그것은 내년에 특별에산을  세워서 한 

다든지, 그리고 내년에 교육부에서 특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제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데 그 위치라든지

113



장소에 따라서 너무 급경사로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저런 데를 될체어 같 

은 게 올라갈  수 있을까' 폭도 협소하고 

경사로가  급하면서 또 한번 이렇게 꺾게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마지못해서 하는 시설인데 

오히려 더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 

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부터 학 

교를  새로 한다든지, 신설한다든지, 증 - 

개축을 할 때는 아에 이 시설을 넣어버리 

면 좀 장에인들이 이 시설을 하는 건 편 

리하자고 헤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다는 숫자만 채우 

기 위해서 불편한 시설을 하면 결국은 나 

중에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대개 100개 학 

교에 7억 3,900이면 학교당 한 700만원 

들어가는  건데 당초에 해 주십사 하는 부 

탁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아까 김남훈 위 

된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117쪽에 충주 

예성여중의 죽구부 합숙소를 이제 오캔만' 

에 해 주시는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 
고, 제가  긍금한  것은 요게 면적이 안나 

와 있어요. 산출근거에 면적이 몇 평당 

미터나 되는지.

⑩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충주예성여중  합숙소 면적은 130nf입니

[제185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다.

⑩ 이상일 위원

130m2면 평수로 한 40평 가까이 되네 

요. 그러면 학생들 한 20명이나 25명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운동부  합 

숙소이기 때문에 마치 여관 마냥 스쓰링 

물러가 위에 달려서 이렇게 시설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다목적교실의 소방법하고  

운동부  합숙소의 소방법이 적용되는 기준 

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⑯ 시설과장 안세열

스프링쿨러 설치깨야  되는 기준은 다 

같습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러면 먼저 어느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연말에 법이 소방법이 바위어지면 이 

시설을  안해도 되는 거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그거는 다목적교실이고  그리고  합숙소 

이기 때문에 스프링물러를  해야 됩니다.

⑩ 이상일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다목적교실 

은 소방법이 바위면 적용을 안해도 되지 

만, 요거는 먹고 자고 하는 말하자면 숙 

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법에 상관없이 합 

숙소에 스프링물러를  해 줘야 한다 그 말 

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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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 기회관리국장 신강탁 

예, 그렇습니다 .

⑯ 이상일 위원

알겠습니다 .

이상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⑩ 위원장 성용영 

이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진옥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⑩ 진옥경 위원 

진옥경 위원입니다 .

몇 번 예산심의를  할 적마다 여러 가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업설명자료에서  올해 예산의 전체 

적인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 하 

셨을 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은 2004 

년도 국가부담수입 364억여원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  426억여원의 결손액 충당이 

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세입재원 116억여원 

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부족하다는  부 

분은  제가 지난번 2006년도 본예산 심의 

에서 지적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 그런데 

2004년도에 국가부담수입이 364억이 그러 

면 촉소됐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떤 근거 

이신가요?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획관리 과장 박영 하입니다.

답변드리 겠습니 다.

요건 2004년도에 국고에서 내려오는  국 

고금이 세입결손으로  국고결손으로  우리 

한테 적게 내려온 당초에 비해서 적게 내 

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당초라는 것은 뭐고 그럼 본 

예산보다 그러면 최종예산이 줄어들었다  

는 말씀입니까?

⑩ 기픽 관리과장 박영하 

예산이 아니라 돈이 덜 왔다는  에기입 

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돈이 말씀이죠.

⑩ 기픽 관리과장 박영하 

예, 돈이 365억 정도가 덜 왔다는  에기 

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365억이 안들어왔다는 게 아니라  365억 

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  기픽 관리과장 박영하 

안들어왔다는 얘기죠. 국고에서 안내려 

왔다는 얘기죠.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책정을 했는데 그만 

큼의 결손액이 발생했다는 이야기입니까? 

⑩ 기휙 관리과장 박영하 

에산은 저희들이 1조  한 얼마를 잡았는 

데 예를 들어서 국고 세금이 안거치다 보 

니까 덜 거치다 보니까 365억이 덜 온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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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안온 거죠，그러니까,

⑩ 진옥경 위원

덤 왔다, 들 왔다 하시니까 들어왔다는  

얘기인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제가 예산을 편성하실 때 어떤 

여러 가지 요구들이 다 있고 하겠죠.

그런데 결산서를 제가 봤습니다. 2003 

년도, 2004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들어온  

돈이 증가했어요 . 그러니까  뭐랄까 총 결 

산액은 전체적으로  증가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액수토 비교했을 때는 풀 

어든 게 아 닌 데  우리가 에산을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덜 왔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게 아닌지, 제가 국고부담  

만으로도  제가 좀 통계를 내보니까요 국 

고부담도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이런 지적이 나오시는 

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답변드리 겠습니 다.

결산서률  보면 제산수입 같은 거는 증 

이 됩니다. 증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안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2004년도에 

국고에서 내려온 돈은 365억원이 감액됐 

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글쎄 제가 결산서에 2004년도 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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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총액이 감되어서 나온 부분들을요 .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그거는  국고 교부금에 보면 나와 있습 

니다. 직원이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제가 책정 자체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 

갖고 순세계잉여금이 축소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잉여금의 축소이유가  국고부담 

이 적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잉여금이 적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⑯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너1,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 내용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과 세출올 똑같이 금액을  정해서 하 

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초과해서 예산을 세울 수 없 

으니까 그런 현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⑯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왜냐하면 세입 • 세출 공히 동일 금액으 

로 우리가 편성을 하기 때문에 세입이 없 

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세출에 편성할 수 

가 없습니다, 재원이 없으면.

⑩ 진옥경 위원

글쎄 그러니까 미수납액이라고  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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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지금 47억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그건 보통  교부금이 47억이고

⑩ 진옥경 위원

미수납액이 47억이고 그 다음에 결산액 

과 예산 현액의 차이는 314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지방교육양여금이 그렇다는  말 

씀입니까?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두 개를 합해서 45억하고 합해서 314억 

고 합해서 365억이 결손이 되는 겁니다.

•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양여금을 평소에 이렇게 늘 

받아왔습니까?

2003년에도 그랬다는  말씀이신가요?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매년 국고가  결손되어서 내려왔습니다. 

2002년도부터 말씀드리면 2002년도에 44 

억, 2003년도에는 87억, 2004년도가 제일 

많이 결손됐습니다, 365억.

⑩ 진옥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전체 액수에 비해서 지금 

3백 '몇 십 억이리■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 

한 숫자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에 

c})해서 세출액이 전체적으로 보면 2003년 

도에 비해서 2004년도가 핑장히 많은 액 

수가 세출액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떻 

게 생각합니까?

총액으로  볼 때는 제가 결산액의 총액 

으로 볼 때는 한 100억 정도인가가 줄어 

들었는데 지출은 한 500억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결산내용은 말씀하시는 겁니까?

⑩ 진옥경 위원 

네, 그렇습니다.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결산내용은 지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그 내용은 왜냐하면 우리가 세 

입 • 세출예산을 동일액으로  1조 2,443억 

아니에요, 금년도 전 예산이 그거는  세입 

재원을 따져서 똑같이 편성을 하기 때문 

에 세출예산을 세입에 오버되어서 초과되 

어서 예산에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고가 덜 와서 그 

런 거지 세출예산을 더 편성했기 때문에 

결손이 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별도로 설 

명을 드리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저를 좀 납득을 시켜주십시오 .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알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제가 지금 보기에는 우리가 2004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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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많은 시설투자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됨으로 해서 그것의 여파로 우리가 계속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데 그런 생각은 안드십니까?

어했든  들어오는  Input이 적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너무 많이 우리가 

시설사업이나  이런 것에 투자를 이미 기 

투자블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  

이 줄어드는  것인지에 대한 원인에 대한 

파악이 제가  잘 안 되거든요.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가에서 부담해 주겠다고  해서 돈을 주 

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괴-적으토 나중에 돈이 그민:큼 못 보내 

준 겁니다. 결손이 세수가 부족해 가지고 

그 돈을 국가에서 안준 거죠. 당초 약속 

했던 금액에서 그만큼을  덜 준겁니다.

⑩ 진옥경 위원

해 주겠다는  약속을 언제쯤 합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그게 3월에 확정 교부금이 내려옵니다. 

3월에 확정해서 국고에서 교부금 결정이 

내려오는데  그때 확정이 됩니다.

⑩ 진옥경 위원

3월 달에, 그게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 

란 말씀입니까?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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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진옥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저로서는  구두로 한 약속 

만 믿고 있다가 우리가  그냥 시설에 투자 

를 왕창 하고서 돈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2005년도의 예산에서 계 

속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

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구두로  약속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받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공문으토 받으십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1.

⑩ 진옥경 위원

그 공문을 좀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제가 이 예산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들 

을 전허 모르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교 

육 청에서 주장하시는  국가부담수입액이 

줄어서 이렇게 우리가 해마다  제가 순세 

계잉여금을  쭉 통계를  내봤습니다 .

그런데 아까 우리 이기수 위원님은  그 

해 편성해서 그해 다 소화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가장 합리적 

으로 배분'됐는지 그 여부만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순세계 

잉여금들을 볼 때 대체적으로  한 2000년 

도에 687억, 그 다음에 20이년도에는 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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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2002년도에는 918억 이런 식의 액수 

들이 핑장히 ■상당히 많은 액수들이 지금 

갔었거든요 . 그런데 지금 2003년도에 562 

억으로 가다가 2004년에는 173억으로 줄 

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원인이 순전히 국고가 

덜 온  것에서부터 연유한 것인지 이에 대 

한 납득이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 

약에 3월에 공문으로  얼마를 주겠다 했는 

데 그것이 안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라  

고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그 이전에 하지 않습니까?

10월 달이나 그 이전에 그 다음해의 예 

산을 책정을 하는데 3월 달에 오는 그 약 

속을 미리 구두로  받든지 어떤 식으로 했 

을 때 에산을 세우는 게 아닌가, 아니면 

추경에서 그렇게 반영을 해서 차이가 나 

게 되는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두로는 세울 수 

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해서 

얼마를 주겠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 

가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⑩ 기픽 관리과장 박영하 

예.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한 그러니까  이거 

제가 납득이 잘 안 돠！서 그렇습니다 .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⑩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인이야 어찌됐든  간에 너 

무 ? !은 에산들이 지금 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마다 3차 추경예산을  

봤지만 이렇게 마이너스가 각 과목마다 

전부 나오는 해는 참 유사이래 처음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는 지금 우리로는  숫자 

로 우리가  보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살림 

이 이렇게 규모가 작다가 들어나는  것은 

쉽지만, 늘렸던 살림을 줄이기는  어쨌든 

어느 항목에선가는 영향을 준다는 말씀이 

죠. 그랬을 때 저는  그런 것들이 참 적은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학 

교 교육비가  전체 한 각 교육청별토  지역 

교육청 한 4억 7,000정도의 교육비가 지 

금 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육청별로도  초등학교  학교 

교육비라든지 또 학교운영 기본경비, 그 

다음에 교육사업비, 학생후생복지, 교과 

연구지원, 연구시범학교 이런 각 항목에 

서 전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졌든지 

그것들이 열어져 가지고 이렇게 할 때에 

일선 학교에서 느끼는 어떤 체감의 여파

119 -



I：제185회-저|2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는  어느 정 도 라 고  보 시 는 지 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여 

기 앉아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기 획 관리 과장 박영하입 니다.

금년 재정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말 

하자면 학교에서 느끼는 그런 사항은 아 

마 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그렇지만  학교뿐이 아니고 우리 도 전 

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동참하자  

는 그런 뜻에서 학교에서는 그런 정도 애 

로사항을  전부 다 감수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금쎄,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으로 설득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행 

정경비 기존의 어떤 지금 많이 사업 업무 

추진비나  여러 가지 운영비 같은 것들은 

삭감은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특히 줄 

어든 것이 저소득층  학비지원하고  방과후 

교육에 관련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국고에서 들어올 때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여파 같은 

것들을 상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지금 5,700만원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학비지원하고 8,200만 

원에 해당하는  방과후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로서는  모든  에산 

이 1조를 넘는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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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한 가정, 한 가정으로써 특히 저 

소폭•층 아시 될•이 락 쎄  받'는 북경:에 서 는 

이것이 기존의 혜택을 받다 못 받는 것 

에 대해서 이렇게 대책없이 그냥 그렇게 

고통을 분담시켜도  되는 겁니까?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답변드리 겠습니 다.

저소득증  학비지원은 대상 인원수는 준 

게 아니고 우리가 국고보조하고  자체 재 

원하고 합쳐서 하는 경우에 인원을 책정 

하다 보면 과다 책정한 경우 인원수가 줄 

어서 정산한 내용이지 헤택을 못 받은 학 

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1.

⑩ 진옥경 위원

그런데 제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규정 같은 

것들이 여기서는 제가 해마다  여쭤보기도  

합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하느냐 그런데 

도 그 뭐랄까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 

는 경우들이 잠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여기에 대한 좀더 면밀한 파악 같은 

걸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그 대상학생은 해당학교에서 복지심사  

위원회가 있습니다. 학생들,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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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임이 신청올 하면 심사위원회의 심 

사들 거진 꾸에 학정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누락되는 학생이 없는 걸로 알 

고 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우리가 구제 

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이거1 다다익선이겠지만 그런 어떤 형평 

성에서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 

고 했어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 

회 안에서 저소득층 아이들을 데려다가 

방과후 교육을 시키고 있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장학금을 거두어서 그 

아이들 준다, 그래서 제가 아 교육청에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학비를 지원하고 있 

는데 왜 또 장학금을 거두어 주냐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학비는 지원하고 있다 이 

런 말씀을 드렸더 니 , 그런 여러 가지 형 

평성 부분에서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 

이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저도 면밀하게 어떤 사례 같은 것들을 

제가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할 수 있는 대 

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 

런 어떤 뭐랄까 불공평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을 

지 저도 조사해서 제안드릴 테니까 그것 

들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알겠습니다.

⑯ 진옥경 위원

~丄 다음에 망과후 교육에 대해서는 대 

책이 없으신가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 

것도 정산액입니까, 8,200만원요?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그 복지에 관한 에산은 전부 혜맥을 준 

다음 정산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⑩ 기휙관리과장 박영하 

^1.

⑯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별 설명서 10페이지에 

보면 영어과 수준별 학습지도자료  개발이 

핑장히 많은 액수의 예산이 내려 왔네요. 

이거는 국고부담인가요, 아니면 자체부담 

인가요?

영어 수준별 학습지도자료  개발 10페이 

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⑩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 배입 니 다.

특별교부금입 니 다.

⑩ 진옥경 위원

특별교부금, 그런데 지금 이것을 지역 

교육청별로  충북이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개발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 

까?

이거는 영어라면 수준별이라면 국가차 

원에서 수준별로 개발을 하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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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내려보내면 될 

텐더}, 왜 이거를 이렇게 에산을 이런 식 

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라는 것이 레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고 수준 

별이라 할 때는 그거는 국가 전체적인 어 

떤 수준이 칼까 이 런 것 계획차원에서 , 만" 

약에 각 지역별로 분담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어떤 체계로 학습지도자료 개발되는 

지요?

⑩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중등교육과장 안성 배 입 니다.

답변드리 겠습니 다.

이것은 중학교， 고등빅■교 학생들을 사 

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3개 

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용 영어과 

학습자료 개발입니다.

그 학습자료 개발 가운데에서 중학교는 

학년별로 5종을 해서 1,2,3학년 I:CT자료 

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학 

년별로 6종으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ICT자료 개발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골쎄, 그러니까 I:CT자료 개발이든 뭐든 

그것이 지역적인 특성을 떨 하등의 이유 

가 없어 보인단 말입니다. ICT개발을 국 

가차원에서 해서 지역으로 내려보낸다고 

해서 뭐가 다릅니까*， 괴•목을 나누었습니 

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교육과정관련 특별교부금에 의해서 추 

진사업이 그게 각 시 *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가 맡은 것이 

영어과" 수준별 교•육이고 또 이동수업돤■계 

교육과정 이래서 각 시 • 도가 분담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 

하는 거군요.

⑩ 교육국장 노재전 

네.

⑩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특수학 

급 설치교 편의시설 부분이 있고 제천 청 

암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이 시설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천 청암학교에는 

에산지원이 요번이 처음인가요, 그 이전 

인가, 아니면 2006년도에 있지 않았나요?

제가 채 찾아보지 못했는데 여기에 대 

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⑩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특수학교에 대한 시설 헌대화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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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차적으로  다른 학교도 이렇게 

순번적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제천 

청암학교가  이렇게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 

니다.

⑩ 진옥경 위원 

처음인가요?

⑩ 시설과장 안세열

예.

⑩ 진옥경 위원 

지난번에  충 주 의 . . . . . .

⑩ 시설과장 안세열 

승덕 학교입니다 .

⑩ 진옥경 위원

승덕학교고  이번에 제천 청암입니까?

⑩ 시설과장 안세열

^1.

⑩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로 질의드리겠 

습니다 .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에 보면 NE IS에 

의한 교원 전보발령 시스템 개선에 대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이거 다른 에 

산에서 제가 본 것 같은데 혹시 2006년도 

예산인가  본예산에 이거 들어 있지 않습 

니까?

⑩ 기픽 관리과장 박영하

기 획 관리 과장 박영 하입 니 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성립전

사용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예.

⑩ 진옥경 위원

그러면 여기에 성립전이라고  표시하셔 

야 되는 것 아닙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저게 세입에는 표시 안하고 세출에 표 

시를 합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렇습니까?

•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예.

⑯ 진옥경 위원

그럼 이게 무슨 과에 해당됩니까?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초등교육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사업비들이 많이 감■이 

됐는데요. 목적사업비라는  건 목적이 딱 

있고 그 목적에 해딩■하는 어떤 액수들이 

정해져 내려오는데 목적사업비를  깎으면 

어떻게 됩니까?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그건 저희들이 깎은 것이 아니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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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사업계픽에 의해서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교육부  사업에 의해서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사업 자체가  감액이 

됐습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예, 그렇습니다 .

⑯ 진옥경 위원

그럼 여기서 남는 돈은  그러면 교육부 

로 톨려보냅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네, 돌아갑니다 .

⑩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외국인자녀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예산을 책정하셨 

는데 뒤늦었지만  이것이 참 필요하다고  

하는 제가  어느 분 관련자  분의 말씀도 

들었습니 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3차 추경에서 성립 

전으로 이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 

까?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

이 사항도  국고의 특별목적교부금으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7월에 자료 

개발을 착수해 갖고 외국인자녀 적응프로 

그램을  지금  청주대학교  e-Learning개발'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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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까?

⑩ 교육국장 노재전 

예.

⑩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제가 지난번에 

시설비를 감하고 있다 20%씩 감한다는  이 

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서면질 

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 

이 안오고 있습니다. 8일날 제가  질의를 

했는데 왜 오늘까지 답변이 안오는지, 그 

러니까 하청을 받는다든지 그 시설사업의 

노임이 삭감이 되는 경우 거기까지 여파 

가 미치는지 아니면 어디서 시설비 삭감 

을 이렇게 액수룰 하•셨는가를 여뭐보는  

겁니다.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 

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금액은 집행잔 

액이 남은 거지 저희들이 사전에 20% 절 

감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자료 

는 바로 제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⑩ 진옥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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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그 액수를 일선 현장에서 돌려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잘못 들은 겁니까?

20%정도를 절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그렇지 않습니다.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요번에 정리는 했 

지만 그걸 들려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 

다.

⑩ 진옥경 위원

해마다  집행잔액은  돌려 받으십니까, 

먼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⑩ 기 러 관 리 과 장  박영하  

지금  추경예산  같이 저희들이 감액 조 

정할 수도  있고 결산하면서 저희들이 순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처리방법도 있 

고 그렇습니다 .

⑩ 진옥경 위원

근데 에산이 부족해서 지금 전부 다 받 

고 계시는 겁니까?

⑩ 기 픽 관 리 과 장  박영하  

에산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재정운영상  시설비 잔액은 그냥 이번에 

추경에 전부 실행에산을  편성해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

⑩ 진옥경 위원

그런데 시설이라는  것이 골쎄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

분인데 잔액이라는 것이 미리 이렇게 발 

생할 수 있을까요?

•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그건 잘못 전해들으신 거고， 집행잔액 

이 남는 건 입찰차액 입찰을 보면 우리가 

적 격 심사를 해 가지고 78 .2%인가 이 렇게 

낙찰이 됩니다. 87.5%인가 그러면 12.5% 

가 남기 때문에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볼 적마다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 가 

지고, 또 보자 아까" 유치왼 종일반  환경 

개선의 항목들은 여기서 범위를 지정해서 

내려 보냄 니까?

유치원 환경개선 아까 뭐 용도를 하시 

는데 유치원의 자율적인 어떤 환경개선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지도를  하 

신 겁니까?

⑩ 유아 - 특수교육담당 김정환

유아  • 특수담당  김정환입니다.

유치원의 종일반은  그 지역 희망하는  

학생들을 유아들이 있는 유치원의 종일반 

을 지정하거든요 . 거기에서 필요한 것이 

교육부에서 지정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⑩ 진옥경 위원 

아 지정을 합니까?

⑩ 유아 • 특수교육담당 김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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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니까?

•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響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51페이지에 

통학버스교체가  있는데요. 저는  아주 산 

골이나  이런 학교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만 위원님들이 통학버스  사는 것보다는 

임대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씀 계속 하셨 

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버스를 교체하는  것 구 

때하는 것인데 어떤 계획 같은  것들이 있 

습니까, 아니면 이건 그냥  원하는  대로 

해 주시는  건지?

■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었는데 

요. 가급적이면 임대 쪽으로  이렇게 전환 

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내년도에 교체 

대상 버스가 11대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 

희들이 운전원 퇴직자를  파악해 보니까 

퇴직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 

의 교체는  교체하는  것으토 이렇게 에산 

편성을  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럼 한 대 사면 몇 년 정도 씁니까?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그게 대형은 8년，중 • 소형은 6년 정도 

로 되어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기 획 관리 과장 박영 하입 니 다.

총 버스대수는 165대인데 대형은 지금 

자료를  가진 게 없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세요.

좀 주시고, 그러니까 지금 퇴직을 안하 

면 계속 고용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까?

이거 그렇게 전환하라고 할 때는  일자 

리가 사라진다는  이야기도 되는데 

⑩ 기픽관리국장 신강탁

운전원이 퇴직하면 그 대상이 퇴직하면 

임차로 바꾸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지 운 

전왼이 있는데 임차로 바물 수가 없어 가

지 고 ..........

⑩ 진옥경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다 들나갑니다 . 죄송합니다 .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요, 진천고 

능촌우수고  지원하고 그 다음에 청주여 상" 

급식시설 확충, 그리고 본청 여직원 화장 

실 증축 이런 것들은 전부 제 1회 주경에 

산인데요, 왜 이것이 연도 내 공사완료가  

불가하다는  것인지 설계가 7월 달에 설계 

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우리가 통과되는  시점하

그러면 대형은 몇 대고 중 •  소형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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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설계 기간하고 너무 뜬 것이 아닌지요? 

그리고  지금 청주여상 급식시설 같은



건 설계기간이 1회 추경예산인데 설계를 

11월 3일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들은 문제가  아닙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기 획 관리 과장 박영 하입 니 다.

답변드리 겠습니 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이 도의회 의결이 6 

월에 의결됐습니다 .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면 한 3개월 걸리는 것도 있고 해서 그 

래서 어차피 연도 내에 시공이 불가능한 

사업과  시공이 가능하더라도  어차피 연도 

내에 완료될 수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글쎄 근데 지금  6월 달에 저기가 통과 

가 됐는데 왜 11월에 청주여상  같은 경우 

는 설계가  들어갔습니까?

⑩ 학교급식담당  김덕환 

학교급식 담당 김 덕 환입 니 다.

청주여상  급식시설은  지금 학교의 재단 

에서 선정부지문제로  부지가 협소하기 때 

문에 그 부지선정문제로  좀 늦어졌습니 

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런데 부지선정도  안하고 신청을 한다 

는 말씀입니까?

그거를  예산은 먼저 확보해 능고 그 면 

적 같은 것들도 있고 할 덴 데 . . . . . .

⑩ 학교급식담당 김덕환

처음에는 급식소롤  분리하는  괴'정에서 

학교에서 그 부지를 학교에서는 확정을 

했었는데 아마 재단과 협의과정에서 최종 

적으로 부지를 선정하는데 좀 늦어졌습니 

다.

⑩ 진옥경 위원

골쎄 그 학교 내에서 저는  합의가 안 

된 상태토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고  이렇 

게 지체되는 것에 대깨서는 책임을 물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안에서의 내부 결정이나 이 

런 것들 최종 결정되어서 그 다음에 요구 

가 올라와야지, 거기 합의도 안 된 사항 

들을 우리한테 에산요청을  하고 그 다음 

에 책정된 다음에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⑩ 학교급식담당 김덕환 

알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본청 여직원 화장실 증죽 

이 왜 문화재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 

는지에 대해서도 이것도 1회 추경인데 올 

해 공사완료 불가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 

명 좀 해 주십시오.

⑩ 시설과장 안세열 

시설과장 안세열입니다.

당초에 여직원 화장실 증축하는 문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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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저희들이 건축허가 신청을  한 결 

과 부지면적에 따라서 문화재 지표발굴  

대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재발글에 따른 지표조사  

를 하다 보니까  좀 공사가 작공이 늦어졌 

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1회 추경이 6월인데 지표조사  

는 10월 달에 하고 

⑩ 시설과장 안세열 

왜냐하면  그 에산 성립되고  설계용역하  

고 또 설계용역 완료된 다음에 허가신청 

하고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끼' 좀 늦어졌 

습니다.

•  진옥경 위원

그걸 다 하고 지표조사틀  하시게 된 것 

입니까?

⑩ 시설과장 안세열

예, 그렇습니다 .

⑩ 진옥경 위원 

설계까지 마치고요.

⑩ 시설과장 안세열

1̂.

⑩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문화재 보호한다거나  그 

런 건 아닙니까?

•  시설과장 안세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물이 발굴

나온다든지 이러면 다시 협의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

⑩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51페이지에 사 

항별 설명서 551폐이지에 보면 이원중 다 

목적교실 신축이 있는데 1회 추경예산으 

토 2006년 옥천군 교육경비 지원 협의에 

따른 통합집행을  하기 위해서 연도 내 공 

사완료 불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 다녀온 것 같은데 

그 교육경비 지원의 어떤 약속이나 이런 

진전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⑯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기 획 관리 과장 답변드리 겠습니 다.

지금  정식으로 공문이 왔다갔다한  건 

없고 그쪽 옥천교육청에서 군청에 얘기해 

서 아마 재원을 보조받을 것 같이 그리 

얘기가 되어서 그렇게 이월시킨 것이 되 

겠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벌써 저희가  현장방문 

다녀온 지도 꽤 됐고 그 당시에 예산책정 

이 되고 그랬는데 아직도 그런 공문이 오 

고 가지도 않는 단계입니까?

⑩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 보 

고 있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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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이 너무 부실합니다 .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군의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애초에 제안하고  그 다음에 

규모를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분담해야지 

왜 이런 식의 진전으로 공사도  지연되고  

있습니까?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그런데 이게 추가요인으로  발생해 가지 

고 그 지역에서 관람석을  넣겠다 또 이랬 

으면 종겠다  이런 얘기틀 해서 우라는  재 

원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군청 

에서 한번 얻어보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 

리가 한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⑩ 진옥경 위원 

마냥 기다일 수도 없고 

⑩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내년 추경에 하기로 에기가 됐습니다 . 

그런데 지금  구두로 얘기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조서에 넣어서 절차 

를 밟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⑩ 진옥경 위원

조정이 되거나  하시면 좀 알려주십시 

오. 저도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경비보조롤  독려하는  차원들도 있었고 지 

역과 함께 하는 그런 모습들읊  바랬기 때 

문에 받기를 바랬는데 오히려 공사가 지 

연되는 이런 현상으로  지금 나타났군요. 

알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醫 위원장 성영용

진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말씀드 

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쪽에 대학수학능력시 

험 지원에 관해서 어떻게 매년 실시하는 

건데 3회 추경에 4억 4,432만 1,000원을 

갖다 꼭 넣어야 하는 이유가 핍니까?

당초 매년 하는 건데 당초 예산에 들어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특별한 사 

유가 있습니까?

⑩ 기픽 관리과장 박영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전형료률 받아서 예산 

을 편성하기 때문에 전형료 받은 금액으 

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상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답을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급량비 및 운영수당  관계 

이거는 이중으로 지출이 되지 않나 하고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아직 계속 

선심성 수당지급 내지는 급랑"비를 지급하 

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4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 

다. 유치원 관계 종일반 관계가 아니라 

여기에 연관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천 시내에 제가 10월말 주

[제185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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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등록상  파악된 코시안이라고  그러죠, 

아시아계통에서  와 가지고 우리 나라에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 나라 사람하 

고 같이 결혼해서 자녀를 기르고 하는 사 

람들, 이 아이들이 핑장히 지금 우리 엄 

마•플시 우리 나리••의 사회에 적불•히-지 못 

해 가지고 아이들이 징장히 소외감을  가 

지고 모든 걸 생활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 

요. 10월말로 제가 파악한 게 111명이 지 

금 되어 있습니다. 도내 전체적으로 따지 

만 징장히 많겠죠.

그레서 우리 초등교육과에서 외국인자  

녀라든지 또는 코시안이라고  그러죠, 우 

리 나라 와서 있는 그 양반들의 자녀를 

위한  유치원에 그 아이들을 위한 하나의 

특별반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을 만들어 웠으면 하는 그 부탁을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

어떻게 국장님 하실 수 있겠습니까?

⑩ 교육국장 노재전

교육국장  노재전입니다 .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 

는 것 같이 코시안 자녀가  저희들 교육청 

의 파악으로는  도내 276명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 대해서 11월 25일까지 지역교  

육청별로  그 학부모들 간담회를 거쳐서 

그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갖고 저희 

들이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지금  위 

원장님 말씀계신 그런 문제를 적극 고려

[제내5회-제2차 예 - 결산소위원회]

토록 하겠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⑩ 진옥경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진옥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⑩ 진옥경 위원

아까 컴퓨터를 수리해서 아마 개발도상 

국에 지원하는  그 과정을 잠깐 들으니까 

답"변을 듣는데 수리하는데는  돈이 안든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 

까?

⑩ 교육국장 노재전 

그렇습니다 .

⑩ 진옥경 위원

그럼 누가 수리를 하길래 돈이 하나도 

안듭니까?

•  행정정보담당 이문재

국무총리 산하에 일자리 만들기 운동본 

부라고  하는 데에서 수거를 해서 그네들 

이 수리해서 하는 그걸 가지고서 사람을 

갖다가 고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노리고서 하기 때문에 수리비가  안들어갑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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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 진옥경 위원 

알겠습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도있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 

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청 관계님께 감사 

드 리 며 ， 이 상 으 로  2005년도 추 경 예 산 안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김남룬,

위 원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〇 출석공무원 : 8명

교육국장 노재전, 기획관리국장 신강탁,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

중등교육과장 안성배, 총무과장 이상기, 기획관리과장 박영하, 

학교운영지원과장 지문기, 시설과장 안세열.

[제내5회-제2차 에 • 결 산 소 위 원 회 ；]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M 일 2시 저)3 

차 소위원회에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 

수조정 및 계수조정에 대한 의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 산 • 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13시 18분 산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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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5回 忠淸北道敎育委員會 臨時會 第 3 號

豫 算 • 決算小委員會

— __— ________________________ — 忠淸北道敎育委員會—議事局

20晩년 11월 24일 ( 목 요 일 》 11시 25분

議 事 E1 程  (제1抑회 임시회 제3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1. 2005년도저|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5년도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 시 25분 개회》 을 상정합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 * 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들은 본 소위원회 마지3각날로 본 추 

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 

록 하겠습니다 .

1.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 

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⑩ 위원장 성영용

의사일정 제 1항 2005년도제3회충청북도  

교 육 비 특 별 회 계 세 입 • 세출추가경정예산안

⑩ 진옥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심의하는 중에 질의를 

드렸고  개인적으토 답변 받은 부분이 있 

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에산이 왜 이렇게 이월 

금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설 

명을 제가 요했는데 그 부분에서 시정하 

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답변은 받았지만 여기 

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을 위원회에서 밝 

혀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 

제께 저한테 설명하신 부분을 이 자리에 

서 다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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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사업설명자료라  

든지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러한 마이너스 

많은 그런 예산을 시행하게 웠는지에 대 

한 질의를 했을 때, 들어온 부분이 적어 

서 그렇다  정부지원금이 적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설명으로  들었습니 

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소상한 액수와 그 

다음에 2005년도 3차 추경에 얼마가 지금 

반영이 되고 2006년도 예산에 얼마가 반 

영이 됐으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 

에 사업설명자료에  추경예산 주요내용에 

서 364억이 부족한 부분 총액이 아니라 

그 보존된 부분과  그 다음에 거기에 부족 

한 부분이 있다 하는 저한테 설명이었는  

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진 위원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들으신 

거 아니에요 .

⑩ 진옥경 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받았지만 이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 이 사항별 설명서가  잘못된 

상태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5회-제3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⑩ 기 관 리 과 장  박영하

기 획관리 과장 박영 하입 니 다.

답변드리 겠습니 다.

먼저 자료에 결손액에 대한 보존액을  

자료에 명시를 안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 

게 생각합니다 .

예산심의 때 말씀드린 대로 365억 정도 

가 국고가 결손이 됐습니다 . 그래서 국고 

결손에 대한 보존액이 2006년도 본예산에 

95억이 보존이 됐고  요번 3회 추경에 47 

억이 보존이 됐습니다 . 그래서 총 142억 

이 보존이 웠고 나머지 221억은 결손처리 

가 됐습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래서 221억이 총액 결손이 아니라 그 

중에 지금 미 보존이 170몇 억이고 그 다 

음에 44억은 우리가  사업을  방만하게 시 

설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한 부 

분으로 어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 부 

분도 설명하셔야죠 .

⑩ 기픽 관리과장 박영하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결손된 것이 명시 

이월이 중가하다  보니까  20억 그리고  시 

설사업비를  감액을 저희들이 재편성한  게 

44억원 그래서 한 64억원이 결손이 됐습 

니다.

⑩ 진옥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주요내용에 이 

유로써 적합치 않다는 부분을  여기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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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제3차 예 - 결 산 소 위 원 회 〕

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될 것 같아서 제 

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⑩ 위원장 성영용 

답변이 되셨습니까?

⑩ 진옥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성영용

그러면 계수조정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U 시 47분 속개》

⑩ 위원장 성영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 

결과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 소수의건으로 

본청 시설사업비 중 도교육청 부지매입비 

14억 8,000만원에 대하여 긴축재정을 운 

영해야 하는 시점에서 예산편성의  우선

었습니다.

2005년도 제3희 충청북도교육비특별희 

계세입 • 세출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 

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91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3회충 

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여 세입 • 세출예산 

각각 1조 2,327억 9,229만 7,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쏘합니다.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 

여 주시고 심도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 

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추경에산안 편성에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청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 • 결산소위원회 산 

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위에 비추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 (11 시 49분 산 회 》

〇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성영용, 간사 김남룬,

위 원 송대헌, 이기수, 이상일, 진옥경.

〇출석공무원 : 1명

기픽관리과장 박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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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歎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 • 결산소 

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

2005. 12,



{별첨 i)

예산 • 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85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5. 11. 21.

(월 》

본회의  

종료  후

[제1차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

1 .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m  11 . 22 .

(화 》

[제2 차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

11:00 1.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05. 11. 24.
(목-)

[제3 차  예 산  • 결 산 소 위 원 회 ]

14:00 1 . 2005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37






